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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경계설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지적 및 토지관리전공

배 우 재

올해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으로서 지적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가의 중요한 공간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는 뜻 깊은 해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 부동산 공시제도와의 충돌 및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상

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완료와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의 분석을 토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여러 가지 경계설정 방식 중에서는 합의경계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미합

의 및 이의제기가 적어 결과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다.합의경계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정금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토지대장의 면적을

확보하고 사법상의 경계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경계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합의경계에 따른 경계설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경계설정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합의의 도출을 위하여 조정안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도로중심선과 토지의 정형화를 활용하고 관련 법률과의 검토를 통

하여 조정안을 확정하도록 하였다.지적재조사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경계설정 프로세스에 따른 실행으로 토지소유자의 합의를 효과적으로 유도하

고 업무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져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 기대된다.

합의경계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실경계와의 괴리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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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새로이 결정되는 경계는 지상경계를 양성화하도록 하고 경계점표지

등록부를 현실화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그리고 합의서의 도입으로 법적인

안정성과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합의경계 중심의 경계설정 프로세스

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토지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

고 사업의 성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지적재조사,토지경계,합의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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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적업계의 숙원이라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마침내 올해 본격적으로 추

진이 된다.일제에 의하여 수탈을 목적으로 창설된 우리나라의 지적은 지

적불부합지로 대표되는 지적재조사의 여러 가지 문제적인 배경에도 불구

하고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최첨단 장비와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해외에까지 진출하기에 이르렀다.이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

으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었으니 전 국토의 현황을 측량하고 등록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면 될 것이다.비록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면적의 증감은 조정금으로 정산하여 해결하면 지적재조사는 원만

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측량자로서 일선에서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느낀 점은 GPS및 Digital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술적으로는 국토를 정

확하게 측량하고 등록하는 것은 문제시되지 않는다.다만 지적재조사 측량

작업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의 해결에 의하여 사업의

성공과 원만한 진행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그리고 그 행정적인 문

제의 중심은 ‘조정금’에 있다.조정금은 수령하는 측에서는 턱없이 모자라

고,납부하는 측에서는 금액의 부담감 때문에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불만을

일으켜 경계분쟁의 대표적 원인이 된다.즉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조정금의 발생에 따른 분쟁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느냐 아니

면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느냐가 결정된다.따라서 본 연구는 조정금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경

계설정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적조사사업은 일제침략시대에 토지조사사업(1910∼1918)

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우리나라 전국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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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실시되었다.그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국토개발 분

야 및 부동산공시제도의 기본으로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그 당시의

토지조사사업과 100여년이 지난 지금 진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비교조

차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인 환경과 현실적인 여건 및 배경 등이 다르다.

100여년 전에는 국토에 대한 토지소유권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인에게 강제로 조사측량을 통하여 소유자

와 그 경계를 결정하여 이루어졌다.그 당시와 비교하면 소유권 제도가 완

비되고 명확하게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경계를 결정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칫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및 환경은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

치의 상승으로 토지는 부의 주요한 축적수단으로 인식된다.따라서 토지소

유자는 경계 및 면적 등에 대한 등록사항의 변동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

한다.그리하여 재산 및 권리의 변동에 대한 반발과 그에 따른 소송의 남

발이 계속되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점차 추진력을 잃고 완료되지 못하여

표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로서 국가 및 사회 각층에서 매우 다양하고 정확

한 지적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

의 다양한 권리관계와 경제적 이득과 맞물려 사업의 완료까지는 당초 예

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 전과는 달리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은 경계설정 방식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안을 도출하고

자 한다.그러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

하여 경계설정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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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지적재조사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도움이 되고자 효율적이고 합리적

인 경계설정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내용적 범

위와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한 내용적 범위로는 2011년 제정ㆍ공포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별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의 경계설정 방식인 현실경계,

등록당시 경계,관습에 의한 경계,합의경계의 내용과 경계설정의 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공간적 범위로는 2008년부터 실시하였던 디지털지적구

축 시범사업과 2011년부터 진행 중인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총 26개의

지구이며,주요 사례는 자료의 접근이 용이한 경기도 오산시 서랑지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에서는 연구

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검토한다.제2장에서는 토지경계

에 관한 기초 이론 정립으로서 토지경계의 개념,토지경계의 분류,토지경

계 설정의 기준 등을 고찰한다.제3장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범사업

성격인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과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경계설정 현황

을 분석하고 본 사업의 경계설정 방식에 따른 사례별 문제점을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문제점에 따른 효율적인 경계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 연구 내용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경계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국내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등을 참고하였으며,지적재조사의 사업의 동향 및 이슈

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연구보고서와 지적공사 내부자료를 중

점적으로 조사하였다.위와 같은 연구목적과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의 하나로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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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선행연구 검토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보고서와 연구논문 및 학위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재조사의 성공의 주요쟁점인 경계설정 방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지적재조사 및 경계설정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신동현(2012)은 “토지경계 운영을 위한 지상경계제도 정립에 관한 연구”

에서 도상으로 관리되던 경계를 지상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제도

를 정립하고,토지경계주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지상경계 제도로의 전환

이 시급하다는 결론과 지상경계규정에 대한 신설 내지는 개정 검토를 제

시하였다.

심우섭(2010)은 “토지경계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토지경

계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토지경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토지경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 현실경계에 의한 지상경계

의 도입,경계점표지관리제도의 도입 및 이를 위한 법 제정,지적전산도면

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곽인선(2011)은 “토지경계 설정의 정확도 비교 분석”에서 토지경계를 설

정하기 위해 실험지역을 주거,농경,임야지역으로 구분하여 측량방법 별

로 정확도,효율성,경제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경계설정방법을 제시하였

다.

윤한철(2011)은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제적 측량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측량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른 측량방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항

공사진측량,Network-RTK를 활용하여 지적재조사를 경제적이고 효율적

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김정민(2010)은 “필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에서 항공사진측량을 이

용하여 경계설정의 정확도와 경제성을 지상측량방법과 비교하여,지적재조

사사업의 시행 시 항공사진측량을 주요방법으로 지상측량을 보조방법으로

채택하고,임야지역은 항공라이다측량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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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우(2009)는 “지적재조사사업상의 경계분쟁해결에 관한 연구”에서 지

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분쟁에 대하여 공법적 검토를 다각적으로 수행

함으로써 조정에 의한 경계분쟁의 합리적인 해결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경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2007)은 “필지경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

한 연구”에서 효율적인 경계의 관리를 위하여 영구적 지상경계의 표지를

설치하고 국가가 이를 등록·관리하여 보증경계 성격의 제도적 도입과 경

계점등록부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최청인(1999)은 “지적재조사를 위한 일필지 경계설정방식에 관한 연구”

에서 경계설정기준의 재확립과 경계조정제도의 시행,경계표지 설치의 다

양화와 의무화,기준점 통일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개발지구 경계명시

와 관리절차를 주장하였다.

기존의 연구동향을 검토해 보면 재조사사업 실시의 당위성,지적재조사

사업 시 경계분쟁의 해결방안,새로운 측량기술의 접목 등으로 인한 지적

재조사의 촉구 및 효율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올해가 지적재조사 사

업의 원년의 해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일제잔재로서 100년이 넘은 낙후된

지적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때마다 좌절시킨 지적재조

사의 예산문제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경계설정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현 지적제도의 문제점의 원인을 도상

경계로 인식하고 지적재조사와 함께 지상경계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30년까지 계획된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

하여 경계설정 부분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면 경계설정의 당사자로서 위

의 이론들은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원론에 머물러 있어 지적재조사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는 달리 지적재조사 특별법령이 시행된 환경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계설정 방식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점이 선행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선

행연구를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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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요 내용 비 고

신동현

(2012)

도상으로 관리되던 경계를 지상에서 관리하기 위하

여 지상경계제도를 정립하고,토지경계주체를 대상으

로 분석하여 지상경계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결

론과 지상경계규정에 대한 신설 내지는 개정 검토

토지경계

운영을 위한

지상경계제도

정립에 관한

연구

심우섭

(2010)

토지경계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토지경계에 대

한 평가를 통하여 토지경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

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 현실경계에 의한 지상경계의

도입,경계점표지관리제도의 도입 및 이를 위한 법 제

정,지적전산도면의 정비를 제시

토지경계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곽인선

(2011)

토지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실험지역을 주거,농경,

임야지역으로 구분하여 측량방법 별로 정확도,효율

성,경제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경계설정방법을 제시

토지경계

설정의 정확도

비교 분석

윤한철

(2011)

측량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른 측량방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항공사진측량,Network-RTK를

활용하여 지적재조사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제적

측량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민

(2010)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하여 경계설정의 정확도와 경

제성을 지상측량방법과 비교하여,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시 항공사진측량을 주방법으로 지상측량을 보조

방법으로 채택하고,임야지역은 항공라이다측량을 활

용

필지의 경계

설정에 관한

연구(항공

사진측량을

중심으로)

신평우

(2009)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분쟁에 대하여 공법적

검토를 다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정에 의한 경계분

쟁의 합리적인 해결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경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지적재조사

사업상의 경계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표 1-1]선행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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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

적공사

지적연

구원

(2007)

효율적인 경계의 관리를 위하여 영구적 지상경계의

표지를 설치하고 국가가 이를 등록·관리하여 보증경계

성격의 제도적 도입과 경계점등록부의 신설

필지경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최청인

(1999)

경계설정기준의 재확립과 경계조정제도의 시행,경

계표지 설치의 다양화와 의무화,기준점 통일과 지적

재조사사업의 시행,개발지구 경계명시와 관리절차를

주장

지적재조사를

위한 일필지

경계설정방식

에 관한 연구



-8-

제 2장 지적재조사 및 토지경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절 지적재조사 사업

1.지적재조사 사업의 개요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

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지적불부합지 및 현 지적제도의 제 문제를 해결하여 토지경

계 복원력 향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정보원으로서 양적·질적

기능제고를 의도함으로써 지적제도 본연의 기능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

이 지적재조사의 기본 취지라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1)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현 지적제도의 7종의 개념에서 경계점표지 등록

부에 의하여 관리되는 일대일전산실측의 개념으로 등록·관리하게 되고 측

지계는 지역좌표계인 Bessel 타원체에서 지구의 질량중심이 기준인

GRS80(GeodeticReference System 1980)타원체와 ITRF(International

TerrestrialReferenceFrame)좌표계로 구성된 세계측지계로 등록됨으로

서 국토의 지적정보체계를 새로 구축하게 된다.지적정보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 대표되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측위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성과의 확인이 가능하고

GIS(GeographicInformationSystem)와 연계되어 공간정보 분야에서 무궁

무진한 역할로서 기여할 것이다.

1)신평우,2009,「지적재조사사업상의 경계분쟁해결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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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의 성과물을 현대적인 측량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만들어 도해지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적정보의 공신력확

보와 경계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일제잔재의 청산과 지적공부의 질적

향상으로 인하여 지적제도의 각종 문제점을 바로잡고 토지정보사업의 세

계화 기준에 맞추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적을 선진화 할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이래의 부정확하고 노후한 종이지

적을 극복하고 토지경계를 결정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 등 국민 불편비용

과 거래비용 및 지적측량과 작성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을 효율화하며 부동

산공부의 종합적 접근을 달성하는 기초가 된다.2)

2.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현황

지적재조사 사업은 1994년 경남 창원에서의 지적재조사 실험사업을 필

두로 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위주로 실시되었다.지적불부합이란 지

적공부에 등록된 사항과 실제가 부합되지 못하는 지역으로 그 한계는 도

상에 영향을 미치는 축척별 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04년

구 지적법(제3조의 2)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였고 2004년부

터 2006년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추진되었다.2006년 9월 「토지조

사특별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선 시범사업 후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여 2007년 전국 지적 불부합지 일제조사 후 2008년

부터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2010년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였으

나 사업타당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 수립과,지적재조사 전 과정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및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법률 제정,타 사업과의 연계성을 수립할 것을

정책 제언함에 따라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디지털

지적구축시범사업과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을 추진하였고 모든 지적인들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

2)이진기,2011,「지적재조사특별법(안)의 주요내용」,『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토의 스마트화,국가미래성장의 원동력』,서울 :김기현 의원실,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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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였으며 ‘12년 3월 하위 법령 제정과 함께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3)그동안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경

위를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지적재조사사업 추진경위

년 도 내 용

1994 지적재조사 실험사업 추진

2004～ 2006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

2006.09 「토지조사특별법안」의원 발의

2007.04 전국 지적 불부합지 일제조사

2008～ 2010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 추진

2010.04 지적재조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2011.03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2011.04 특별법안 의원입법 발의

2011.05～ 2012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2011.06 특별법안 국토해양상임위 심사 통과

2011.08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

2011.0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2012.03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012.0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 자료 :이정빈 외1,상게서,p.169

3.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계획

지적선진화 계획에 의하면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확정한다.도시개발사업

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등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나머지는 좌표변환의

간접측량방법으로 세계측지계 전환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표

3)이정빈 외1,2012,「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일필지 등록 방안에 관한 연구」,『지적』

제42권 제1호,대한지적공사,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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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와 같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

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2030년까지 완료하고자 하였다.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을 다목적 입체지적으로써 개방형 스마트 지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정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4)

[표 2-2]지적재조사 프로그램별 추진 과제

(단위 :만 필/㎢)

프로그램 명

2020년 2030년

소요예산(억원)
사업량 비율(%) 사업량(누계) 비율(%)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 등)

398

(6,958)
11

498

(8,958)
13 시행자부담

지적불부합지

정리

280

(3,100)
8

550

(6,130)
15 8,410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2,713

(84,949)
72

2,713

(84,949)
72 3,655

계
3,391

(95,007)
91

3,761

(100,037)
100 12,065

※ 자료 :이정빈 외1,전게서,p.170

2012년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년으로서 전국 16개 시·도 및 58개 시·

군·구에서 66개의 사업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업무처리규정 및 측량규정을 제정 중에 있다.

그러나 [표 2-2]와 같이 좌표변환측량에 의하여 이루어질 전국의 72%의

토지는 과거 지적전산화 사업5)에 의하여 작성된 모든 지적정보가 수치로

관리되나 도해의 특성 때문에 좌표가 아닌 도해로 측량성과가 결정되는

4)국토해양부,2011,『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최종평가 연구

를 통한 지적선진화 기본계획 수립)』,국토해양부,pp.122～132

5)구 행정자치부에서 PBLIS(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5개년 계획에

걸쳐 도해도면의 전산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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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더라도 지적재조사의 정밀도를6)갖

지 못한다.결국 좌표변환 과정의 결과물은 도해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해로 취급되어야 하며,지적재조사 사업의 완료가 되어도 도해와

수치의 이중으로 성과가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제 2절 토지경계의 개념

1.토지경계의 정의

우리는 매일 토지경계와 마주한다.자신의 토지경계의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타인의 토지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며 공공의 토지경계를 통하여

이동을 한다.즉 토지의 경계는 인류가 토지위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생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까지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계(境界:boundary)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한계”,“어떤 지역과 다른 지역사이에 일정한 기준으로

구별되는 한계”7)로 정의한다.따라서 일반적으로 토지경계는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외적 표시로서,일필지에 있어서의 경계는 이론적으

로는 지구 중심부터 하늘의 무한한 끝까지를 포함한다.8)

학자별로는 경계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를 주장하였으며,요약해보면 다

음과 같다.

원영희는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토지의 공부상 구획선”이라

하여 현실의 경계가 아닌,도면상의 경계를 토지의 경계라 하였다.9)박순

표․최용규․강태석은 토지의 경계를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외적표시이며,토지의 소유권 등 사법상의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는 구역

선”으로 정의하였다.10)지종덕은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토지인

6)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지적기준점은 3cm,경계점은 7cm

이내이다.

7)다음 홈페이지 어학사전(http://dic.daum.net),2012.7.14검색

8)P.F.Dale,1984,『경계와 측량』,FIG지적논문집(제17차),대한지적공사,p.90

9)원영희,1990,『지적학원론』,서울 :신라출판사,p.85

10)박순표․최용규․강태석,1998,『지적학개론』,서울 :형설출판사,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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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구획선”으로 정의하였다.11)이범관․백승철은 일반적으로 사물이

맞닿는 자리로서 토지의 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으로 정의하

였다.12)

경계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토지의 취득 및

관리와 연관되어 있는 현상들 사이에서 형성된 관계를 포함하는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수단으로서,이론적 측면에서는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토지를 권리단위의 구역별로 구획할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구역 사이에

형성되는 구획선을 경계 또는 경계선이라 한다.13)

2.경계의 법률적 개념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있어 왔으며 토

지는 한정되어 있음에도 하나의 재산수단으로 역할을 하여 토지의 가치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그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분쟁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법률적으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경계란 필지별

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지적법에는 “경계란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단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경

계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토지에 대한 소유권

의 범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

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

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14)

11)지종덕,2001,『지적의 이해』,서울 :기문당,p.150

12)이범관․백승철,2010,『토지경계론』,대구 :삼지출판사,p.4

13)심우섭,2010,「토지경계의 효율적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경일대학교 대학원,박사

학위논문,pp.14～15

14)대법원 2000.5.26.선고 98다15446판결(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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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소유권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민법 제239조에서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

로 추정한다.그러나 경계표,담,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237조 제1항에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

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동 제2항에는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즉 민법상의 경계는 실제 토지 위에 설치한 담장

이나 전,답 등의 구획된 둑 또는 주요 지형지물에 의하여 구획된 구거 등

의 상하에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표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형법 제370조는 “경계표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경계는 소유권 등 권리의 장소적 한계

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며,설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관습으로 인정되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15)즉 형법상의 경계는

사법상의 토지의 경계 및 도․시․군․읍․면의 경계와 같이 공법상의 경

계도 포함되며 객관적으로 경계로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단지

주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경계는 형법상 보호되지 않는다.16)

정리해보면 법률적으로 경계의 표시는 지상의 지형지물을 정해진 방법

과 기준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되고,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지상에 경

계표나 담을 복원하여 소유권이 미치는 경계를 증명할 수 있다.

제 3절 토지경계의 분류

15)지종덕,2011,「경계측량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지적』 제41권 제1호,대한지적

공사,p.75

16)최한영,2011,『지적원론』,서울 :구미서관,p.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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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정내용에 의한 구분

토지경계의 설정내용에 따른 분류는 토지경계에 대한 설정기준이 무엇

인가에 대한 분류로서,토지경계의 설정위치에 따라 지상경계와 도상경계

로,설정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현실경계와 법정경계로,설정권리가 무엇

인가에 따라 점유경계와 사실경계로 분류된다.

1)지상경계

지상경계는 토지경계를 지상에 표현한 방법으로 지상에 존재하는 경계

이다.이는 도상경계에 상반된 경계로 도상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여 표시

한 경계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지상의 점유경계를

말한다.지표상의 지형·지물에 의해 구획된 경계로 실지경계,일반경계 또

는 현지경계라고도 한다.지상경계는 소유자가 수목을 식재하거나 자연적

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구획된 경계와 인공표지인 구조

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있다.

지상경계는 토지의 유동성을 고려하고 법적인 경계의 확보 및 측량 작

업에 특히 중요하며 경계분쟁은 지상경계를 말한다.현지에 설정되어 있는

지상경계를 말하는 토지의 구획은 경계를 따라 점으로 연결되거나 방향의

변화나 선으로 나타내고 분리하게 된다.우리나라는 토지조사사업으로 경

계를 등록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도상경계를 기준으로 실지에 복원하

여 지상경계의 분쟁을 해결하여 왔다.또한,신규등록이나 분할 등으로 새

로이 경계를 설정할 경우에는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하였다.17)

2)도상경계

도상경계는 지적공부에 존재하는 경계로서 현실경계와 법정경계가 어떻

게 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현재 도면상에 표현된 경계선으로 공부상의

경계라고도 한다.현 법률에서 법정경계로 보고 있으며 토지조사사업당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사정과 재결의 절차를 거쳐 등록되었다.지적도와

17)최한영,전게서,p.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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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에 등록된 도해경계는 측량기술 및 관리상의 문제로 오차를 내포하

고 있으며,도면의 신축이나 마모에 따라 복원력이 떨어지고 공시의 기능

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3)현실경계

현실경계는 법정경계와 도상경계가 어떤 양태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과

는 상관없이 인접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로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상경계를 말한다.즉 지상경계는 경계복원측랑에 의하여

표시된 경계 또는 단순히 지상에 존재하는 경계를 의미하지만,현실경계는

지상경계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현재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계이

다.18)

4)법정경계

법정경계는 경계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토

지경계를 말한다.다양한 경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통합법에 의한

도상경계와 경계확정 판결에 의한 경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현실

경계로 법원이 인정하는 토지경계를 의미한다.19)법정경계는 주로 지상경

계와 도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계분쟁이 발생하게 되며,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토지경계를 말한다.

5)점유경계

점유경계는 토지권리자가 사실상의 점유권을 행사하며 지배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경계이다.사실 점유경계가 현실경계 및 도상경계와 일치될 때

토지경계는 법정경계로서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사실경계

사실경계는 원시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결정한 지상경계로서 진정한 토

18)곽인선,2011,「토지경계설정의 정확도 비교 분석」,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p.21

19)대법원 1993.10.8.선고 92다44503판결



-17-

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계를 말한다.그러나 이러한 사실경계는 지

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부분 도상으로 등록되고

경계를 복원시 도상경계로서 사실경계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

이다.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

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

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

다.20)

2.경계의 특성에 따른 분류

1)일반경계(GeneralBoundary)

일반경계는 1875년 영국의 거래법에서 규정되었으며 토지의 경계가 자

연적인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된 경우를 말한다.즉,경계가 담장·울타

리·구거·제방·도로 등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형태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설

정된 경우를 말한다.삼림지역의 끝이나 해안지역의 최고 만조 수위선과

같이 변화되고 불확실한 경계의 완곡한 표현이며 담장이나 울타리의 한쪽

면이나 다른 면 또는 중간과 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그러므로 인접필지

사이의 정확한 경계선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며 폭과 확고하지 않은

소유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21)

따라서 일반경계는 일필지의 경계로는 정밀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

아 일반적으로 농촌과 산림 등의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2)고정경계(FixedBoundary)

고정경계는 특정 토지에 대한 경계점의 지상에 석주·철주·말뚝 등의 경

계표지를 설치하거나 이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지적도상에 등록 관리하는

경계를 말하는 것으로,역 점유에 의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경계는

20)대법원 1999.4.9.선고 99도480판결에서 형법상 경계침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토지의

경계는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하였다.

21)최한영,전게서,p.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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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점유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2)따라서 특정경계

로 인정되고 있으며 토지등록이나 이동 신청의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별도

로 부담하여 새로운 지적측량과 토지조사에 의하여 기존의 일반경계에 정

보를 추가한 경계이다.

3)보증경계(GuaranteedBoundary)

보증경계는 측량사에 의해 정밀 지적측량이 시행되고 토지소관청의 사

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토지경계를 말하며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경계이다.

경계의 보장이란 수치지적 또는 도해지적제도에 있어서 증거 있는 지적측

량을 수행했을 경우에 대한 경제적 피해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것을

법률적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

3.물리적 경계에 따른 분류

1)자연적 경계

자연적 경계는 자연적 지형·지물로 원시적 경계행태로서 산등성·계곡·하

천·호수·해안·구거 등에 의하여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경계로 위치가 불분

명한 곳과 행정구역 경계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2)인공적 경계

인공적 경계는 인공물을 사용한 경계를 말하며 담장·울타리·철조망·운

하·쇠파이프·콘크리트 파일·철도선로·경계석·경계표지 등을 이용하여 사람

이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계이다.

제 4절 토지경계 결정의 기준

1.경계설정의 원칙

22)류병찬,2006,『최신 지적학』,서울 :건웅출판사,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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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필지의 경계는 신규등록,등록전환,토지분할,지적확정,경계정정 등

의 지적측량에 의하여 소유자의 권리의 한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오늘날 토지경계를 등록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경계를 설정하여 지금껏 지적공부로 관리되어 왔

다.23)

1)축척종대의 원칙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는 원칙으로서,일반적으로 축척이 큰 도면은 작은 도면보

다 그 정밀도가 높다고 인정되므로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

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그 경계는 측척이 큰 도면에 따라야 한다.

2)경계불가분의 원칙

토지의 경계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어느 한쪽의 필지에만 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할 수 없다는 원

칙으로서 경계선은 위치와 길이가 있을 뿐 너비가 없는 것으로 기하학상

의 선과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다.

3)행정구역경계 중앙설정의 원칙

1필지의 토지로 획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

구역경계를 이루는 경우에는 그 중앙을 경계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기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계설정 방식

에 의하여 지적도(임야도)가 이루어졌고,그 도면은 100여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사용됨으로써 관습으로 남아 경계설정에 유·무형적으로 영향을 끼

23)류병찬,전게서,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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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다.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경계설정기준은 휴반,애

안,구거,능선,계곡,소로,수목,석축,담장 등과 같은 지형지물이나,구

조물을 이용하여 법률상에 규정을 두어 지표면 상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그 설정된 경계선상의 굴곡점을 경계점으로 등록하여 관습적으로 사용하

여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인접하는 토지 사이에 고저차가

있을 때에는 그 사이에 휴반(畦畔),애안(涯岸)을 높은 쪽의 소속으로 하여

경계를 설정한다.둘째,인접하는 양 사이에 고저차가 없을 때에는 휴반

또는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로 설정한다.셋째,높은 쪽 토지가 하천 또는

구거의 둑이거나 도로이고,낮은 쪽 토지가 다른 지목의 토지일 때에는 낮

은 쪽 토지가 만나는 지점까지를 높은 쪽 토지 소속으로 한다.이 경우 특

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토지의 경사가 완만하여 낮은 쪽 토지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는 경작지점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경계로 설정한다.넷째,낮은 쪽의 토지가 하천,구거 또는 도로이고,높은

쪽의 토지가 다른 지목의 토지일 때에는 그 애각(崖脚)까지를 높은 쪽 토

지의 소속으로 하되,낮은 쪽 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과

실지의 상황이 낮은 쪽 토지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낮은

쪽 토지의 소속으로 한다.다섯째,토지가 수면에 접하였을 때에는 최대만

조위 또는 최대만수위 때의 수륙분계선(水陸分界線)을 토지와 수면의 경계

로 한다.여섯째,도로나 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절토된

경사면의 상단부를 도로나 구거 등의 경계로 설정한다.그러나 그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로서 인접하는 양 토지사이에 경계에 대한 별도의 관

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따르도록 하였다.24)

3.현행 법률에 의한 기준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지상경계의 설정 등)에

규정된 토지경계의 설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그림 2-1>과 같다.

24)박순표·최용규·강태석,전게서,pp.237～238;심우섭,전게논문,p.4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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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

2)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

3)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4)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5)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그림 2-1>지상경계 설정의 기준

※자료 :대한지적공사,2012,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p.19

그러나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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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5)

또한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

며 법원의 확정판결 있는 경우,공공사업 등에 의하여 공공용지 성격에 해

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26),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

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동법 제

32조제4항에 따른 지형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확

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게끔 되어있으며,지상경

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경계점표지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관 련 규 정 주 요 내 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 및 제2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간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

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기 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자료 :심우섭,전게논문,p.43

25)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2항

26)동법 제87조제1항,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

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23-

이외의 기준으로 특별한 경우로서 인접하는 양 토지사이에 경계

에 대한 별도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을 따라 경계를 설정

하였다.

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

1)현실경계

사실상의 점유경계 또는 사실경계로서 지적재조사시의 주된 경계설정

방식이다.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

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토지소유자의 점

유경계를 지적소관청이 판단하여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는 절차는 주로 현실경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공부상의 경계인 도상경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상경계,점유경계,사

실경계,실지경계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소유자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를 경계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7)

대법원은 토지거래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잘못된 기지점의 선택 또는 오

류측량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작성 등과 같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지적도

면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

하였다.28)

2)등록할 때의 경계

지적소관청은 현실경계로 경계설정 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대

법원은 “어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

지의 소재,지번,면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록으

로서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

27)곽인선,전게논문,p.21

28)대법원 1988.4.27선고 86다카2924판결,대법원 2000.5.26선고 98다154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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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복원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9)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감정측량이나 일반적인 경계복원측량 등의

세부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표시하여 일필지의 한계를 구분하여 주

는 측량으로서 (구)지적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등록당시

의 측량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대법원의 많은 경계관련 판례들이 등

록당시의 경계를 인정하고 있다.30)

즉 지적소관청은 경계설정시 분쟁이 있을 경우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

된 토지의 경계를 현지에 정확히 표시하여 일필지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

하여야 한다.

3)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오늘날과 같은 지적제도가 발달하기 전까지 토지의 경계는 인위적으로

설치된 선돌 또는 장승과 함께 휴반(畦畔),애안(涯岸)등 현지의 경계를

가리키고,집터인 가기(家基)의 경우는 담을 가르켰으며,묘지의 경우는 지

류계를 가리키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의 기록은 사표를 통하여 표현되었

다.31)주로 자연적 경계를 의미하며 법률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경계설정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계를 의미한다.예로서 연접되어

있는 두 건축물 사이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는 지점을 경계로 설정하기도

하였고,임야조사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주로 능선이나 계곡과 같은 지류

의 분계선 또는 산 중의 소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기도 하였다.32)

4)합의경계

토지경계는 소유자 또는 인접소유자간,토지매수자간의 합의에 따라 확

정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현실경계와 틀리더라도 경계를 같이하는 토지

29)최한영,전게서,p.727

30)대표적인 판례로서 대법원 1998.3.27.선고 96다34283판결에서 비록 등록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

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하였다.

31)황보상원,2003,「토지경계의 역사적 고찰」,『지적』 제33권 제6호,대한지적공사,

p.21

32)원영희,전게서,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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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토지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원시적으로 확정되는 경계로서 일반적인 경계의 개념과는 달

리 권리의 한계 및 사유재산권의 범위로서 접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토지소유자의 합의는 단순히 경계에 대한 합의를 넘어 경계를

함께 하는 이웃 토지소유자 간에 부정확한 경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해

관계를 조정하거나 청산하는 약정을 내용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33)

그러나 국유지 및 공유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합의경계로 인한

경계설정을 못하게 하였고,「도로법」,「하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

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경계결정 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

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게끔 하였으며,

법령을 통하여 경계설정 방식 중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합의경계,현실경

계,등록당시 경계,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순이다.

33)이진기,전게서,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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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의 경계설정 분석

제 1절 시범사업의 경계설정 현황 분석

1.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1)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개요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은 2006년 의원입법으로 「토지조사특별법」이

국회 행자위에서 발의되었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

적재조사 비용인 만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타당성 검토 및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한 후에 법 제정과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

여 추진하게 되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통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시행

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범사업의 결과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예산 및 인력의 절감과 조정금 산정에 따른 분쟁해소 방안 및 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최적의 프로세스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이를 토대로 지

적재조사 특별법의 제정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전국적 확산 기반을 조성하

여 글로벌스탠다드에 의한 디지털지적의 실현으로 지적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은 ‘토지조사특별법 제정 및 지적재

조사 시행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여,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시·

도별 1개 시범지역 선정 및 사업 추진,세계측지계 기반의 측량성과 산출,

지적기준점 전국확대 설치,통합지적부 작성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토

록 계획되었다.34)

시범사업 결과가 효율적으로 분석되도록 도시·농촌,축척별 구분 등 다

양한 유형이 포함되도록 하고,측량방법은 세계측지계 기반의 GPS,

T·S(TotalStation)에 의한 최신 측량방식을 적용한다.공부정리는 축척변

34)국토해양부,전게서,pp.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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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업을 적용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정리하고,「대장+도면」형태의

지적공부(가칭“지적부”)를 시험 등록하며,근거법령은 지적법 제23조,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30조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지침에 의한다.35)

2)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절차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은 2008년 6월 수립한 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측량작업지침」과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지적 시범사업 추진단’이 구성되어 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구체적

인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는 <그림 3-1>와 같다.

35)김정민,2010,「필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항공사진측량을 중심으로」,목포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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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절차

※ 자료 :국토해양부,전게서,p.21

3)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경계설정 분석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결과 기준점 측량은 기존 측량 성과가 양호

한 지적삼각점(1,602점)을 GPS상시관측소와 연계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

로 측량 성과를 산출하였으며,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남·광주 5개 지구

와 15개 시·도에서 1개 지구씩 디지털지적 구축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적측량은 100% 완료하였으며,경계 확정은 77% 완료하였고 9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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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부 정리를 완료하였다.일부 미완료 또는 진행 중인 지구의 경우

경계 및 면적의 변동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 등으로 현재 계속 협

의·조정 진행 중에 있다.36)

그러나 사업기간이 당초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1년까지 사

업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안 돼는 9개 지구밖에 완료가 되

지 않았다.지적재조사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이 진행 중 임에도 사업의 완료가 미비하여 부진한 것으로 보았을 때 간

접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과 완료가 얼마나 어려운지 파악해 볼

수 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지구별로 분석한 추진현황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시범사업 지구 중 사업이 완료된 지구와 미완료된 지구를 비

교하여 분석해보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시 효율적이고 능률

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6)이정빈 외1,전게서,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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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지구별 추진현황

시도 시군구 지구명

사업량 경계확정 합의서 징구 공부정리

비교
필수

면적
(천㎡)

필수 비율 필수 비율 필수 비율

합 계 9,590 7,391 7,411 77 6,230 65 5,597 58

서울 강서구 화곡지구 355 89 39 11 39 11 39 11

부산 연제구 거제지구 445 123 349 78 133 30 54 12

대구 동구 신암지구 454 50 454 100 168 37 - -

인천 서구 신현지구 487 73 12 2 12 2 12 2

광주 광산구 하산지구 510 239 202 40 202 40 56 11

대전 대덕구 오정지구 114 17 114 100 48 42 - -

울산 남구 본동지구 461 382 461 100 456 99 456 99 완료

경기 양평군 양근지구 500 176 500 100 500 100 500 100 완료

강원 인제군 상남지구 686 1,652 686 100 519 76 563 82

충북 진천군 화상지구 641 638 641 100 632 100 641 100 완료

충남 금산군 수당지구 458 508 458 100 458 100 458 100 완료

전북 완주군 황운지구 593 371 405 68 405 68 399 67

전남

영광군

옥실1 566 575 566 100 566 100 566 100 완료

옥실2 379 921 379 100 379 100 379 100 완료

오동지구 279 158 279 100 279 100 279 100 완료

영암군
망호1 606 436 606 100 606 100 606 100 완료

망호2 557 224 557 100 557 100 557 100 완료

경북 김천시 평화지구 494 79 122 25 - - - -

경남 창원시 화양지구 496 424 335 68 25 5 25 5

제주 제주시 함덕지구 509 256 246 48 246 48 7 1

※ 자료 :대한지적공사 내부자료 참조하여 작성하였음(2011.12.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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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완료지역과 미완료지역의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미완료된 지역 중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등의

대도시 도심지역은 울산 본동지구를 제외하고는 공부정리 비율이 낮은 걸

로 보아서 도심지역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계설정 및 조정금 산정에 어려움

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또한 완료된 지역을 살펴보면 합의서 징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합의서의 징구가 사업의 완료를 결정하는 요소

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지적측량이 100%에 완료되었지만 사

업의 완료로 보는 공부정리 까지는 58% 비율인 것으로 보아 사업의 완료

는 측량보다는 추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의 해결에 의하

여 결정됨을 알 수 있다.이를 검토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시에 대

비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막대한 예산에 의하여 진행되는 국가사업으로서 [표

2-2]와 같이 예산의 대부분이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수행비

로 구성된다.그렇지만 시범지구의 예를 보았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

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재조사 측량의 부분에서만 완료가 되고 행

정적 처리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되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정책결정권자 및 국민으로서는 예

산의 투입에 대비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성이

미비한 정책으로 판단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일필지 측량은 경계 조정을 위한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하

여 경계는 현실경계(49%),도상경계(8%),합의경계(43%)로 결정하였다.37)

특히 울산 본동지구의 경우 지가가 높은 지역임에도 인접토지와 경계

협의가 가능하여 합의서 징구율이 높아 사업이 완료되었다.울산 본동지구

의 경우 합의경계 비율은 94%로서 합의경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새로운 경계에 합의를 통하여 동

의하도록 측량수행자 및 지적소관청에서 노력하였다.즉 경계설정 방식을

37)이정빈 외1,전게서,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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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지구명
완료
필수

수입
필수

수입
비율

지출
필수

지출
비율

지역특성

합 계 9,590 1,563 1,399

서울 강서구 화곡지구 355 51 14 29 8 도시/중복,공백

부산 연제구 거제지구 445 49 11 38 9 도시/편위

대구 동구 신암지구 454 227 50 215 47 도시/편위

인천 서구 신현지구 487 - 12 2 도시/불규칙

광주 광산구 하산지구 510 73 14 97 19 농촌/불규칙

대전 대덕구 오정지구 114 78 68 78 68 도시/불일치

울산 남구 본동지구 461 29 6 8 2 도시/편위

경기 양평군 양근지구 500 2 0 2 0 도시/편위

강원 인제군 상남지구 686 14 2 8 1 준도시/불규칙

충북 진천군 화상지구 641 253 39 44 7 농촌/불규칙

충남 금산군 수당지구 458 도시/불규칙

전북 완주군 황운지구 593 97 16 94 16 농촌/불규칙

결정하는 방법과 측량수행자와 지적소관청의 노력이 시범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사항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경계설정 기준은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되 점유하고 있는 경계가 불분명 한 경우 또는 지

상에 경계 없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경계를 설정하도록 하였으

며,설정된 기준에 의하여 경계의 조정은 소유자간 합의 된 경계,소유자

간 면적에 의하여 합의한 경계로 조정하되 가능한 기존의 토지(임야)대장

에 등록된 면적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였다.38)

시범사업의 지구별로 조정금의 산정현황과 지역특성을 살펴보면 경계설

정과 조정금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표 3-2]와 같다.

[표 3-2]시범사업 지구별 조정금 산정현황 및 지역특성

38)국토해양부,전게서,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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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옥실1 566 129 23 93 16 농촌,임야/모든유형

옥실2 379 94 25 115 30 농촌,임야/모든유형

오동지구 279 62 22 43 15 농촌,임야/모든유형

영암군
망호1 606 179 30 285 47 농촌/위치오류

망호2 557 120 22 172 31 농촌/위치오류

경북 김천시 평화지구 494 - - - - 도시/편위

경남 창원시 화양지구 496 - - - - 농촌/편위

제주 제주시 함덕지구 509 106 21 66 13 준도시/불규칙

※ 자료 :국토해양부,전게서,pp.23～31참조 및 대한지적공사 내부자료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2012년 9월말 기준)

완료된 지역과 미완료된 지역을 비교하였을 때 지역이나 불부합지 유형

별 특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

의 구분 및 불규칙형과 편위형 등의 지역별 특성은 사업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조정금을 살펴보면 본동지구와 양근

지구는 확정전·후의 면적을 토지대장(등기부)상의 면적과 최대한 같게 하

여 조정금의 산정을 최소화 하였다.화상지구의 경우 조정금의 수입비율이

39%로 많이 발생하였으나 타 지역에 비해 지가가 저렴한 농촌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조정금에 대한 부담은 저렴하였다.수당지구의

경우 면적증감에 대한 청산을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 협의로 경계를 확정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전남의 옥실지구,오동지구,망호지구의 경우 조

정금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화상지구와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으로서 조정금

에 대한 부담이 덜 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대체적으로 시가지 이

거나 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조정금 산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면적의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경제

적 및 현실적 납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당연히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으며,따라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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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조정금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 필요하다.

2.지적선진화 선행사업

1)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개요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용역 결과 정책 제언을 지적선진화사업에

적용하고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11년 5월부터 ’11년 12월까지 전국 3개시 6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

적선진화 선행사업을 실시하였다.사업지구의 선정은 디지털지적구축 시범

사업에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지구

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배경은 다음의 [표 3-3]와 같다.

[표 3-3]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선정배경

시·도 시군구 지 구 명 선 정 사 유

경기 오산시 서랑지구
6.25로 인한 지적공부 멸실,1955년 지적공부 복구

등록의 불량으로 인한 불부합

충남 금산군 대산지구 외
하천의 범람으로 소유자간 합의로 논두렁 바로잡기

후 지적공부와 불일치

전남 함평군 학교지구
1955년 지적복구 당시 실제사용 현황과 불일치하게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불부합이 장기화

※ 자료 :대한지적공사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은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하여 적용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비하고자 하였다.구체

적으로는 선행사업의 결과를 조사·분석하여 관련규정 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추진성과의 홍보 및 사례전파와 2012년 사업계획에 참고 하고자

하였고 사업에 대한 개요는 다음의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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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선행사업의 개요

소재지 지구명 필지수 면적(천㎡) 불부합 유형 비고

경기 오산시 서랑지구 633 768 불규칙

충남 금산군 대산지구 외 334 334 위치오류

전남 함평군 학교지구 647 265 편위,불규칙

※ 자료 :대한지적공사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2012년 9월말 기준)

2)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추진절차

2011년 5월 수립한 지적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지적선

진화 추진단이 기획되어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국토해양부의 「지적재조

사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을 진행하였으며,구체적

인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의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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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추진절차

※ 자료 :대한지적공사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3)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경계설정 분석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경계설정은 공고일 현재의 담장이나 점유현황

경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인접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협의한 경

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에 따르게 하였다.지상경계의 설정은 측

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하였고 경계구조물이 없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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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 후 경계를 설정하였다.

소유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미합의 토지”로 분류하

고,당해 토지경계 설정은 합의시까지 보류하였다.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경계복원측량의 요청이 있는 경우,도해지역의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

측량방법에 의해 경계를 설정하고 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 측량 방식으로

실시하였다.임야도 지역은 임야경계선을 좌표화하여 경계점좌표등록지역

측량 방식으로 측량을 실시하였고,토지와 임야의 경계가 접하는 부분은

상위 축척에 의해 경계복원측량을 하며,임야도를 지적도 축척으로 확대하

여 접합부분을 확인하였으며 수치지적 시행지역은 기존 도근 성과에 의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토록 하였다.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은 2012년 9월 현재 충남 금산지역과 경기 오산 서

랑1지구는 공부정리까지 완료한 상태이고,나머지 지역은 2012년 12월까지

연내 공부정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따라서 아직

완료보고서 및 결과치가 미흡하여 경계설정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다.그러나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된 3개의 지구를 분석하면 경계설

정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진다.

충남 금산군과 전남 함평군은 실제 이용하고 있는 담장,논두렁 등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하였고,경기 오산시는 현실경계를 관측하여

경계선이 명확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석축 등을 기준으로 대장면적과 동일

하게 경계를 확정하였다.즉 오산시 서랑지구에서는 현실 경계보다는 토지

소유자의 합의를 통한 경계선을 조정함으로 권리 면적을 확보하였으며,함

평군 학교 지구에서는 면적보다는 점유하고 있는 현실 경계로 확정하였으

며 권리면적의 증감에 대해서는 조정금으로 정산하였다.

충남 금산의 사업지구 경우는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 후 발생한 불부합

을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경계설정을 한 경우로서,사전합

의로 경계설정이 된 현실경계를 등록한 경우이다.따라서 합의경계와 현실

경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며 앞으로 추진되는 불부합지 위주로

진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설정과는 다소 성격이 틀린 경우이다.

이처럼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각각의 사업지구는 같은 지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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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경계설정 기준의 해석이 지구별로 다른 특징이 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설정 방식에 있어

서 경계설정 방식을 단순화 하거나 경계설정의 매뉴얼을 제시하는 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업지구의 경계를 설정한 이후 사업의 완료시까지의 진행상태를 성과

확정 단계별로 비교해보면 [표 3-5]와 같다.지구별로 살펴보면 비록 사업

지구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틀려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나

간접적으로 단순히 비교해 보면 수량과 불부합지 유형이 비슷한 경기 오

산의 서랑지구와 전남 함평의 학교지구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합의경계

위주로 설정한 경기 오산의 서랑지구가 사업이 효율적으로 완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지구별 성과확정의 비교

소재

지
지구명

성과고시

및 열람
성과확정 성과검사 공부정리

미확정

토지
비고

경기

오산
서랑지구 ‘12.01.14 ‘12.05.05 ‘12.02.17 ‘12.06.13 없음

2지구 275필

10월중 완료

예정

충남

금산

대산지구

외
‘12.07.03 ‘12.06.25 ‘12.06.27 ‘12.07.24 없음

전남

함평
학교지구

27필

제외

※자료 :대한지적공사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2012년 9월말 기준)

이러한 이유는 합의경계가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기 때문에 향후 이

의제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합의경계는

합의점을 도출함에 있어서 비록 시간이 많이 소비되나 결과적으로 사업의

기일이 단축되어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시 경계조정의 유형을 분석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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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3-6]과 같다.2012년 7월 조사당시 경기 오산의 경우 서랑2지구 경

계확정 전 단계에 있어서 서랑1지구만 조사에 반영되었으며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경우 경계조정을 활용하여 맹지해소,토지정형화,건축물 저촉

에 의한 조정 등 특수한 사례를 통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관심 유도 및 홍

보로 활용되었다.

[표 3-6]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경계조정 유형

구 분 계
경기 오산 충남 금산 전남 함평

필수 비율 필수 비율 필수 비율

점유현황대로 결정 915 133 25 303 48 479 54.7

국·공유지 관련 322 67 12.6 76 12 179 20.4

맹지해소 148 3 1 114 18.1 31 3.5

토지정형화 204 65 12.2 93 14.7 46 5.3

건축물 저촉에 의한 조정 8 6 1.1 2

종전면적 동일하게 조정 441 257 48.3 43 6.8 141 16.1

기타사례 1 1

※자료 :대한지적공사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2012년 9월말 기준)

전체적으로 사업 필지 수 보다 합계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경계조정

시 한가지의 형태보다는 복합적으로 진행되었으며,합의경계 위주로 진행

된 경기 오산의 경우는 종전면적과 동일하게 경계를 조정한 비율이 높아

합의할 때 토지소유자들이 종전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요구한 것을 알 수

있다.충남 금산의 경우 점유현황대로 결정하였고,도로의 확보와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으로 맹지해소와 토지정형화의 사례가 많았다.전남 함평의

경우 대부분 점유현황대로 결정하였고,국공유지 관련 필지와 종전면적을

동일하게 조정한 경우도 높은 비율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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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경계설정의 방식에서 검토하여 보면,종전면적과 동일하게

조정한 경우가 많고 토지소유자에 유리한 맹지해소 등의 사례가 많아야

경계설정 방식에 효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제 2절 경계설정 방식에 따른 문제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경계설정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은 현실경계,등록할 때의 경계,지방관습에 의한 경계,합의경계이다.그

중 현실경계와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는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

하고,등록할 때의 경계는 도상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며 다툼이

있을 때로 한정하였다.합의경계는 토지소유자들의 합의한 경계를 경계로

설정하며 모든 경계보다 우선으로 하였다.다만 국유지·공유지가 경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합의경계로 설정을 못하게 하였다.이 절에서는 실제 경

계설정을 할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대표적 사례를 통하여 본사업의 추진

시 효율적인 경계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현실경계와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1)지상경계 기준의 불확실

현실경계 원시자료 취득은 지상에서 실측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지상에서 취득할 때 어느 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된다.소유자들이 경계점표식을 먼저 하고 그 점에서 측량을 한다면

별론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경계점을 먼저 표식하고 측량하는 것

도 어려움이 있고,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정확한 경계점을 알 수는 없기

에 현지에서 경계점의 위치 선정은 측량사의 몫이 될 것이다.39)

토지경계는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경계를 접하는 토지소유자들의

공유물이며 또한 토지의 경계결정도 일방적이거나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점 설정은 객관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마

39)곽인선,전게논문,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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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야 한다.40)

현 법령에 의한 경계설정의 기준은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기준과 거의

같으며 최초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도상에 등록되

었다.따라서 토지의 영속성과 한계성으로 보아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기준

과 비슷한 현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지상경계로 설정이 계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그러나 <그림 2-1>과 같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서 복잡한

현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아 지상경계의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림 3-3>과 같이 도로의 지상경계를 결정한다고 하였을

때 사람마다 도로의 경계를 다르게 볼 수 있다.이렇듯 현 기준으로서는

경계를 결정하는데 있어 지상경계의 추정이 모호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적

용과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는 경계점과 경계로 추정될 수 있는 그 외의 모든 점을

측정하여 경계를 결정하거나 경계 및 면적조정을 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그림 3-3> 지상경계 기준의 불확실 예시

40)신동현,2012,「토지경계 운영을 위한 지상경계제도 정립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

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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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계분쟁의 증가

경계설정 방식에 있어서 현실경계를 따라 경계를 확정하게 될 경우에,

그 대상으로서 대부분의 필지는 지적불부합 대상지이기 때문에 조정금 적

용 대상 필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시범사

업과 선행사업의 사례를 보았을 때 조정금 대상 필지가 증가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계분쟁의 증가와 그로 인하여 사업의 지연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사업 전에 토지의 매매로 인한 정당한 절차와 계약을 거쳐

소유권 이전으로 경계를 등록하였는데,지적재조사의 사업 후 면적이 변동

되었다면 계약 및 매수·매도인 사이에 불신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그

리고 타인의 토지를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지적재조사 사업

의 경계설정 과정으로 면적의 변동이 수반되고41)토지의 실제 점유에 의

한 경계 설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자체에 변동이 올 수도 있다.42)

즉 사람과 사람사이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진 모든 지역에서는 현실경계

로 경계를 설정하였을 경우 면적이 변동이 되면 권리관계와의 불일치로

인하여 분쟁 및 소송으로 이루어지기 쉬운 점을 사전에 주지하여야 한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시 일부지역에서 평온한 마을에 이웃 간 분쟁

만 일으키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어 사업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3)불법행위의 양성화

현실경계로 경계를 특정하여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많이 보게 되는 사

례는 국·공유지의 무단점유 및 사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불부합지역의 국·공유지의 경우 경계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

4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하면 임대료 등은 증감 청구할 수 있고,당사자

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그러나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한 계약이 재계약이 되거나 해지까지 가능한 점은 토

지소유자들 사이에서 경제적·시간적 손해가 될 수 있고,토지소유자가 경계설정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경계미확정 토지로 따로 관리됨으로써

재산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한 경계결정위원회에 이의신청 후에 경계설정이

번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글에서 의미하는 것은 분쟁의 요지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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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고,관리되지 않는 타인의 소유지를 무

단으로 점용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진정한 토지의 권원을 확인하

기 위하여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합의경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인접 소유자와

상의한 후 형질변경이나 국공유지의 사용절차를 득하지 않고 불법적인 이

익을 얻어 개인의 불법행위를 합법화 시켜주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그림 3-4>의 A의 경우 관리되지 않는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하고 조정금의 청산을 원하던 사례이고,B의 경우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

정하면,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토지

소유자에게 벌금이 아닌 막대한 재산상 이익이 집중된다.그에 따른 선의

의 피해자 발생과 비리행위 및 불법행위의 양성화가 예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계 결정의 과정에서 현실경계를 정확하게 등록하는 지적재조사

의 목적을 충실히 실행하느냐,부동산의 공공질서의 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느냐가 경계결정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다.

A:무단점유 사례 B:불법형질변경 사례

<그림 3-4>불법행위의 양성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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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의 현실경계로의 경계설정은 우리나라의 토지의 공개념 및 지

적재조사의 배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의 이득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국․공유지의 무단점유의 조장,불법 형질변경의 양성화 등으로 지적재조

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조성할 수 있다.또한 무단점유자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계가 설정이 되었을 때,현실경계에 의해서 경계를 설정한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이의제기 및 민사소송을 제기함으

로써 토지소유권 범위에 대한 확인의 소가 제기될 우려도 있다.

2.등록할 때의 경계

1)지적불부합지 위주의 대상지

지적재조사의 경계결정은 [표 2-2]와 같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15% 정도의 측량성과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지적불부합지43)위

주의 측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당시의 경계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

이 있다.또한 기존 도면의 토지경계선을 현장에 복원하여야 함으로 기존

지적도면의 부정확을 제거하지 못하고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지적불부합지역에서 개별 필지의 경계를 현장에 복원할 경우,이웃 건물

또는 담장 등이 인접지 토지경계에 걸리는 등 많은 문제가 초래되는 과정

에서 청산절차가 원활이 작용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분명 현행 도

상경계를 기반으로 하여 필지의 면적증감부분을 청산하는 것은 토지소유

자들의 막대한 반발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44)

실무적으로는 사업지구의 한계,즉 지구계의 경계확정시에는 지구외 지

역과 경계확정의 성과가 일치하여야 함으로 등록할 때의 경계로 이루어져

야 한다.그러나 개별필지의 경계확정시 등록할 때의 경계로 확정할 경우

는 법에 있듯이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정이 되어야 하며 앞서

말한바와 같이 경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여

43)지적불부합지 정리지침(시행2012.8.10,국토해양부 예규 제 248호)에 지적공부상의 등록

사항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인 지역이라 정의되었다.

44)심우섭,전게논문,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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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그림 3-5>의 경우는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서랑지구에서 이의

제기가 되었던 사례로서 지적소관청은 객관적이고 뚜렷한 구조물에 의하

여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하였으나 인접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등록할 때의 경계로 주장하여 사업이 지연이 되었다.A 토지소유자가 주

장한 경계는 지적도상의 폭을 근거로 경계를 주장하였고,B소유자는 현

실경계를 주장하였다.두 소유자의 주장은 모두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

계설정의 기준에 해당하였으며,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불부합 토지로써

성과결정의 어려움이 있었다.자료 조사한 결과 도해지적의 한계로 인하여

등록할 당시 분할 및 경계복원 측량 시에 국지적으로 따로 성과결정을 하

여 이루어진 성과로 판단되었다.결국 A 토지소유자의 주장은 근거가 미

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하였고,도시계획선의 선형

을 변경하여 A 토지소유자의 도면상 폭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징구할 수 있었다.

<그림 3-5>지적선진화 선행지구 이의제기 사례(서랑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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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지적불부합지 위주의 대상지에 따른 성과결정의 어려움을 보

여준 사례이며 다행히 등록할 때의 구조물이나 기하학적인 형태를 참조하

여 성과결정을 할 수 있었으나,등록할 때의 경계를 복원하여 성과를 결정

하기는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다.

2)도해지적의 한계

비록 지적불부합지가 아니더라도 도해지적의 한계 때문에 등록할 때의

경계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오히려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불부합

지로 지정되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표기된 토지가 그동안의 재산상

불이익과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오히려 경계설정이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도해지역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전 국토는 도해지적의 한계로

인하여 면적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등록할 때의 경계로 결정시에는

주의 하여야 한다.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상경계를 지금껏 도상에 등록하

여 관리가 되어 오면서 도면의 신축 및 6·25로 인한 공부 멸실에 따른 지

적복구,지적전산화로 인한 변위발생 등 지적재조사 사업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도해지적 때문이다.등록할 당시

의 경계는 현실적으로 도해지적에 의한 경계를 의미하며,도면 위에 표시

되어 기하학적으로 폐합된 다각형의 형태를 좌표에 의하여 관리되는 새로

운 공부에 1:1로서의 면적으로 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지적의 경계표시 방법은 도해지적 적용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

적용(수치)지역으로 구분되며 두 지역을 비교하면 [표 3-7]과 같다.기본

적으로 도해지적은 평판측량으로 지적재조사 지역은 위성측량,토털 스테

이션 측량,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에 이루어지기 때문에45)등록의 정확도

자체가 틀리다.

45)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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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도해지적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수치)지역과의 비교

구 분 도해지적 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

개요 경계점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방법 경계점을 수치로 표시하는 방법

장단점

장점
측량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

측량장비 가격이 저렴함

좌표를 이용한 지적도 작성 1:1

복원이 가능

단점
도면 보관에 있어 어려움

요차에 따른 신뢰성 문제가 있음

토지위치 파악이 필요

측량장비 가격이 고가임

세부측량

방법 교회법,도선법,방사법,지거법 도선법,방사법

기준
거리측정단위

(지적도 :5cm,임야도 :50cm)
20초독 이상의 정밀 경위의 사용

※ 자료 :국토해양부,2011,『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지적재조사에 따

른 지적측량 정확도 기준 연구)』,국토해양부,p.27

따라서 좌표에 의하여 수치로 표현되는 지역을 도해에 의한 성과로 결

정한다는 것은 도해지적의 문제점을 내포하여 경계를 새로 설정한다는 것

으로서 지적재조사의 경계를 결정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다.다만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 등록할 때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참조할 수 있고,등록할 당

시 구조물로 결정한 것으로서 지적재조사 측량 당시에도 위치 및 형태에

변함이 없는 것일 때 경계결정이 가능하다.

4.합의경계

1)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에 위배

합의경계는 특별법에 경계설정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으로서 최우선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나 합의 경계로만 경계를 결정한다면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불일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그림 3-6>의 경우 현실경

계로 경계를 결정하려고 하였으나 면적의 감소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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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발생하였다.그리고 토지가 등록된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경계복원

측량 등을 통하여 등록당시의 경계와 다르게 도로공사 및 옹벽공사가 이

루어진 사실을 토지소유자들이 인지하고 있어 최초의 경계를 설정할 당시

의 면적에 맞추어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경계로 처리하여 완료하였다.

합의에 의한 경계는 이렇듯 현실경계와 불일치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며,

이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경계 보다는 면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

이다.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는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것인데,부득이하게 실제 현황과 일치하

지 않게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당위성 및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

<그림 3-6>합의경계와 현실경계의 불일치 예시

2)관련법령 및 권리관계와의 불일치

합의경계로 결정시 지표상의 현실경계와 지적도면의 경계가 합치하지

않아 목적 부동산의 특정이 곤란하여 토지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법

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경계와 관련된 법으로는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관련 공법에서의 경계는 대부분 지상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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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46)합의경계로 결정할 때 관련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하고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합의경

계를 설정하여야 한다.현실경계도 마찬가지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불부합지가 대상지이므로 관련법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관리하

는 지형도면47)을 새로이 변경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게끔 하였으며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일정 범위에서 허가토록 하여 원활한

경계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그렇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일방

적으로 경계를 변경시키면 사업초기인 지금은 부동산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일

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경계설정이

필요하다.

제 3절 경계설정에 대한 분석

1.시범사업지구 경계설정의 시사점

현 지적제도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던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과 지적

선진화 선행사업의 추진성과와 경계설정 방식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지

적재조사 사업의 경계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과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은 본격적인 지적재조

사 사업의 실시에 앞서 시범운영을 통하여 제도 개선 및 최적의 업무추진

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되었던 공통점이 있다.두 사업 간

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표 3-8]과 같다.

46)신동현,전게논문,pp.31～32

4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2항,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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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과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비교

구 분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사업기간 2008～ 2011～

사업지구 20지구 6지구

사업량 9,590필,7,391천㎡ 1,338필,897천㎡

동의서 징구 5,874명(74%) 417명(73%)

경계확정 7,411필(77%) 1,311필(98%)

합의서 징구 6,230필(65%) 1,311필(98%)

공부정리 5,597필(58%) 691(52%)

※자료 :대한지적공사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2012년 9월 기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두 개의 사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나 디지털지

적구축 시범사업의 측량과 경계확정 등은 2009년도에 대부분 완료가 되었

지만 지금까지도 사업이 완료된 비율이 58%인 부분은 심히 염려가 되며

앞으로 사업의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때에 1조 2천억의 적지 않은 예

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의 완료가 되지 않는다면 경제성 및 효율성이 없는

정책으로 인식되어 국민적인 반감을 가져 사업이 표류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현황 및 경계설정 분석을 통하여 공통점

과 특징을 찾는 것은 중요하며 다음과 같이 공통점과 결론을 내릴 수 있

었다.

첫째,지적재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은 측량방법이 아니라 경계설정 방식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사업지구가 성공적으로 완료한 지역을 검토해본 결

과 도시지역·농촌지역 등의 구분,불규칙형·편위형 등의 지역별 특성,측량의

방식·기술 등은 사업의 완료에 중요하지 않았다.즉 사업의 완료는 경계설정

방식에 따른 추후의 행정적인 처리 문제에 의해서 결정된다.행정적인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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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산정에 대한 불만,경계에 대한 불만에 따른 미합의 및 이의제기이며,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를 완화 및 소거시킬 수 있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사업 지구의 경계설정 방식을 분석해본 결과 합의경계를 적극적으로 이

용하여 경계를 설정한 곳이 효율적 이였으며,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충

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행정적인 문제 등이 해소되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파

악되었다.

둘째,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조정금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 필요하다.대체적으로 시가지 이거나 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조정금

산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토지대장(등기부)상의 면적과 최대한 같게 하여 조정금

의 산정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2.경계설정 프로세스의 필요성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설정의 기준은 실제 경계결정 시에 접하게 되는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너무 많은 기준의 제시는 법의 공신력

과 객관성에 의문을 가져올 수 있다.기준이 되는 지침은 같았으나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의 지구별로 경계설정의 방식은 달랐고,지적선진화 선

행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 법령의 경우 경계설정의 기준에 단지 우선순위를 매기고 지적소관청

이 경계를 설정토록 함으로써 공신력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현

장에서의 경계설정은 훨씬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경계설정 프로세스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을 단순히 하고 한 필지에 접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합의를 거쳐 경계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많은 기준의 제시는 경계설정 시 지적소관청,측량시행자,토지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못해 혼돈을 줄 수 있다.

특히 면적의 증감에 따른 불만이 있는 경우에 각자의 경제적인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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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주장할 수 있다.예를 들면 측량시행자와 지적소관청이 필지와 필

지 사이에 담장이 있어 담장대로 구획하여 경계를 설정하려고 하였으나

담장이 설치 당시부터 잘못 설치되었으며 원래의 도면 경계를 주장하는

소유자 갑,지적재조사의 취지에 맞춰 현 점유부분의 경계를 주장하는 소

유자 을,그리고 나중에 집을 건축하기 좋게 토지를 정방형 모양으로 소유

자 병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나타나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기

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계설정을 하는데 있어 기준을 제시하고 경계설정 방식별 문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경계설정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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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효율적인 경계설정 방안

제 1절 경계설정 기준

1.합의경계 중심의 방안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측량으로 인한 경계설정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성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불부합지

위주로 측량이 이루어진다.따라서 현실적으로 등록당시 경계와 관습에 의

한 경계는 성과제시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다만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당시의 기하학적 형태나

구조물 등을 참조하여 경계로 결정할 수는 있다.실제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과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완료된

지구별로 분석해본 결과 현실경계와 합의경계에 의하여 대부분의 경계설

정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경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경

계를 설정하는 만큼 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실경계와 합의경계 중 효율

적이고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식을 선택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실경계와 합의경계를 두 개의 시범사업 지구와 특별법령을 검토하여

경계결정의 예상되는 주된 쟁점사항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 4-1]과 같다.

현실경계로 설정하는데 있어 참여구조는 토지소유자와 측량수행자가 필

요하다.고정된 지형물이나 점유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최소의 참여구조

이며,지적소관청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 후에 측량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다.따라서 경계의 설정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추후 경계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며,측량인력은 현실경계 측정에 최소한 1필당 1번 방문으로

경계를 결정할 수 있어,인력 및 비용의 소요면에서는 효율적인 것으로 판

단되었다.지적재조사의 목적에도 부합하여 측량수행자 및 지적소관청 입

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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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현실경계와 합의경계의 비교

구 분 현실경계 합의경계

참여구조 토지소유자,측량수행자
토지소유자,인접소유자,

지적소관청,측량수행자

경계분쟁 가능성 일방적 경계설정으로 분쟁증가
합의로 인한 경계설정으로

분쟁감소

측량인력 소요 1필당 1번 이상 방문 소요 1필당 2번 이상 방문 소요

경계설정의 주체 지적소관청
토지소유자,인접소유자,

지적소관청

경계결정 기간 단기 장기

총 사업기간 장기 단기

재조사의 목적 부합 불부합

그러나 시범사업 지구의 사례를 보았을 때 경계분쟁 및 이의신청 등으

로 경계미확정 토지가 증가하여 총 사업기간이 증가하였고,토지소유자 입

장에서는 조정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기한 없이 사업이 지연되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에 합의경계로 경계를 설정하면 토지소유자,인접소유자,지적소관

청,측량수행자가 최소 참여자가 된다.1필당 최소방문 횟수는 2번 이상으

로서 경계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일이 걸려 인력 및 비용의 소요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그러나 경계를 결정하는데 있어 경계분쟁을 예방하는 효과

가 있어서 비록 지적재조사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일단 경계만 결

정되면 총 사업기간이 현실경계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적의 경계는 인위적인 경계이며,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

는 것을 의미하며,지형 경계는 지상의 있는 지형·지물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성격적으로 동일하지 않다.성질이 다른 두 경계를 일원화 한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며,가능하여도 지적 경계를 지형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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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경우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면에 등록한 이후 인위적 또는 자연적

환경 변화 등으로 실제 지상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지적도면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지형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로 환원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리

가 성립된다.이와 같은 사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적 경계는 소유권의 범위 또는 합의된 경계점을 기준으로 등록

하여야 하며,소유권의 범위와 인위적인 경계를 지형·지물에 의할 경우 지

형·지물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경계설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것이다.48)

결과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하여 경계설정 방안

을 제시함에 있어서 현실경계로 결정하여 문제점을 보안하는 방법보다는

합의경계로 결정하여 문제점을 보안하는 방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으로 판단되었다.

그렇다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합의경계의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경계를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의경계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계설정 방식과 어울러져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

다.

2.고려되어야 할 사항

1)토지대장(등기부)상의 면적의 확보

지적불부합지 해결 및 선진지적제도의 구축 등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배

경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체제의 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지금

까지 잘 운영되어왔다.그러나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대장(등기

부)상의 면적변동이 발생하여 부동산 공시체제에 일대 혼란과 추가적 사

회 비용의 발생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적재조사 사업은 1995년,2000년,2006년에 걸

쳐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특히 2000년과 2006년의 사업추진은 도

48)국토해양부,전게서,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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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전산화 사업의 상당한 진척과 고도의 측량기술 여건을 바탕으로 계획되

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에 무리가 따른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되었다.

실제로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주민설명회 등의 홍보를 통하여 기본적

으로 대부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하여 동의서

를 징구하였음에도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면적이 변경되자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발생되는 조정금의 산정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여 대부분 토지대장(등기부)상의 면적을

요구하였다.

경계 및 면적조정에 따른 관계법령의 적용 및 저촉되거나 경계의 조정

으로 도시관리계획 등 공법적 규제사항의 적용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 및

경계와 면적의 조정으로 건축법·농지법·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가 관련

내용의 적용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경계와 면적의 조정으로

각종 토지관련 과세(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며,도

로점용료 및 용도폐지에 의한 토지불하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경계확

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외에도 토지소유자가 처음부터 토지

의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 조정금을 산정한다는 것 자체를 현실의 상황

보다 복잡해지고 사업 후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실익이 없는 경우 반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9)

이렇듯 면적의 변경은 조정금을 부담하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지

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로서 원활한 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데다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권리의

변동 및 경제적인 부담의 발생은 본인의 세금을 사업의 막대한 예산에 투

입하고도 불필요한 불편과 행정력의 발생과 함께 조정금의 납부를 통하여

국민에게 이중으로 과도한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비난이 따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련의 지적측량의

과정보다는 조정금 정산 및 경계분쟁의 여부로 사업의 완료가 결정되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급적 토지대장(등기부)상의 면적을 확보하

49)국토해양부,전게서,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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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사법상의 경계 우선의 설정

토지경계에 관해서는 공법상의 토지경계와 사법상의 토지경계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공법상의 제도로서 등기가 정한 토지경계를 「공법상

의 토지경계」라고 부르며,소유권 등의,말하자면 사권 대상으로서의 토

지의 경계를 「사법상의 토지경계」라고 부른다.「사법상의 토지경계」는

바꾸어 말하면,토지 소유주의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소유권계라고 정

의된다.이는 지번계에 얽매이지 않고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

는 범위를 말한다.공법상의 토지경계와 사법상의 토지경계가 일치하는 것

이 통상이지만,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처분하거나,취득시

효의 성립이 인정되기 때문에,양자는 현실적으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

다.50)

지적재조사의 사업의 경계설정의 대상인 지적불부합지 위주의 토지는

지상경계와 등록경계와의 불일치로 공법상의 토지경계와 사법상의 토지경

계가 대부분 충돌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사법상의 경계 우선으로 경계설

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유재산권에 있어서 최초의 토지경계는 토지소유자가 설정

하는 것으로 지적측량을 통하여 등록하고 국가는 단지 토지소유자가 설정

한 지상경계를 지적도 상에 등록·관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그리고

구 지적법은 그 목적에 효율적인 토지의 관리를 앞에 규정하고 소유권보

호 부분을 뒤에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적법의 집행내용은 민법․부동

산등기법 등과 연계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정

확하게 등록 공시하기 위한 사익보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공법적 성격

을 지닌 토지사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51)

지적에 대한 법들은 행정법 영역으로서 당연 토지공법에 해당되나 그

성격에 있어 사법적 성격을 가지는 토지공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효율적

50)신평우,전게논문,p.127

51)유병찬,2002,『지적법』,서울 :건웅출판사,제3전정판,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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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토지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공익보호를 실현하고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사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측량은 측량사의 의사 개입을 배제하고 법률에 정해진 규정

에 따라 실시하는 기속측량이자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범위와 위치

및 수량을 결정하고 보장하는 사법측량의 성격을 가진다.즉 지적측량은

전체적인 토지의 형상보다는 법률적인 토지 단위인 일필지의 경계와 토지

소유권의 한계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상

경계 우선의 경계설정이 필요하다.

한편 일정한 법적 상태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내지 규정)이 장래에 발

생하는 사실 관계뿐만 아니라,이미 존재하는 사실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

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의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지라

도,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존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수반하여야 한

다.5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에도 이와 같은 성격으로 [표 4-2]와 같

이 사법적 성격의 조항이 있다.

실무적으로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이

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수가 없고,경계미확정

토지가 면적이 10분의 1이상 이거나 토지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일 경우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법상 경계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52)김진 외,2012,「지적재조사사업 시 토지에 담보물권을 가진 자의 법률관계 연구」,

『지적』,제42권 제1호,대한지적공사,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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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특별법상에 사법적 성격의 조항

구 분 법의 내용

제1조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제7조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동의

실시계획 내용을 주민에게 통보,주민설명회 개최,의견제출

영 제7조 동의 철회서 제출

제16조,제17조 경계결정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제21조,영 제14조 조정금 수령 거부,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23조
미확정 토지 면적 10분의 1이하,토지소유자 10분의 1이하인 경우

완료

영 제16조 “경계미확정 토지”기재를 소유자에게 통지

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 토지소유자 반드시 포함

제33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제34조 권리의 포기 등

제35조 청구 등의 제한

제36조 물상대위

※ 자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3.합의경계의 필요성

범국가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당

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을 통한 평가에 이르기

까지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분위기를 조

성하여 국가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지적재

조사사업의 성공을 위한 절대적인 요건은 각 정당은 물론 공익집단 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를 마련해야 한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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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어 진행되는 국가사업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

지 못하면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잃고 표류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에서 분쟁요인을 해결해가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접근

이 요구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

기 위해서는 사전홍보를 통한 공감대의 형성과 국민 참여라는 기본원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기본 원리가 사업추진 저변에 확대가 된

다 해도 경계결정방식에 의하여 면적증감이 발생된 필지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국가적인 이득보다 사적인 이득

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특별법은 행정상의 절차상 사법성격을 지닌 공법으

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지적재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

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경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 2절 합의경계 중심의 경계설정 방법

1.조정안의 도입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의 모든 경계설정의 경우를 법

령에 모두 담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보편

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고,그 해석은 지적소관청과 측량사에 의하여

경우에 맞게 적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4-1>과 같이 주변의 8필지로 둘러싸인 I필지의 경우

개별 토지의 소유자들(A～H)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다.그렇다고 8필에 대

한 현실경계를 측정하여 결정하기에는 지상경계가 모호하고 도해지역의

특성상 반드시 면적에 대한 증감이 발생하여 조정금을 청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53)국토해양부,전게서,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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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경계설정의 예시

대부분의 일반 토지소유자과 이해관계인은 도해지적의 한계에 대해 이

해를 못한다.비록 이해한다 하여도 면적의 청산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과 사업에 대한 불만은 당연시되고,그 부정적 영향은 인접 소유자에

게 확대될 수도 있다.따라서 경계설정 과정에서 면적증감을 발생시켜 그

해결방안으로 청산절차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서는 얼마 지나지 않

아 한계에 달하여 사업을 제대로 추진시킬 수 없다.

조정안은 가급적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확정하기 전에

지적소관청과 측량사가 면적을 조정하여 합의경계를 유도하는 방안을 말

한다.법의 경계설정 기준의 테두리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

안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림 4-1>의 경우는 미리 점유현황을 측정하여 확실한 고정물을 기준

으로 불명확한 곳을 조정하여 토지대장(등기부)의 면적으로 경계를 확정한

다.확실한 고정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면 현실경계

로 결정하여 조정금으로 청산하고 나머지 지역은 합의경계로 조정금을 최



-62-

소화 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I필지와 H 필지 사이

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점유가 불명확하거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A·H·G 필지와의 현실경계로서 결정하고 B·C·D·E·F필지와는 합

의경계로서 면적을 조정하여 결정한다.합의경계로의 조정안을 토지소유자

가 거절하였을 경우 현실경계나 등록당시의 경계로 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경계설정이 진행이 된다.

다른 예로서 <그림 4-2>의 경우 현실경계에 의하여 A,B,C필지의 면

적을 확정하였을 경우 A 필지의 경우 면적이 감소하였고 B·C필지는 면

적이 증가였다.이 경우 지적재조사의 취지로 보았을 때 당연히 현실경계

로 결정 후 조정금 청산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그러나 조정금의 발생

으로 인하여 실제 거래가격과 조정금과의 금액간 차이 및 면적감소에 대

한 A 필지의 박탈감,B·C필지의 조정금 납부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대부분은 경계설정에 불만을 가질 것이다.

현실경계에 의한 경우(총면적 303㎡)

A

대장면적 :100㎡

확정면적 :98㎡

B

대장면적 :100㎡

결정면적 :102㎡

C

대장면적 :100㎡

결정면적 :103㎡

조정안에 의한 경우(총면적 303㎡)

A

대장면적 :100㎡

결정면적 :101㎡

B

대장면적 :100㎡

결정면적 :101㎡

C

대장면적 :100㎡

결정면적 :101㎡

<그림 4-2>조정안에 의한 경계설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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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토지는 소유자에게 주요재산으로 취급되어,그 경제적 가치가 상당

하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에 따라 경계를 마주하는 이웃 간에 분쟁을 야기

할 수 있다.특히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와 대도시의 도심 등의 경우처럼

지가가 높고 토지의 효용가치가 큰 경우에는 지적재조사로 인하여 국가와

토지소유자의 분쟁,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분쟁까지 이뤄질 우려가 크다.

조정안에서는 이럴 경우 전체의 필지의 면적을 고정시켜 놓고 증감면적

부분을 나누어 배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경계가 설정토록 결정할

수 있다.<그림 4-2>의 조정안에 의한 경우 총면적을 필지별로 나누어 경

계를 결정하였다.이런 경우 A·B·C소유자 모두는 원면적과의 차이가 크

지 않기 때문에 조정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지상경계로서 담장이 있는 경

우 담장 중앙이 아닌 담장외측으로 경계가 설정될 것이며,합의경계로 결

정하여 원만히 경계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위 방법은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위한 하나의 예시로서,실무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서 A·B

필지의 면적을 100㎡로 맞추어 주고 C필지의 면적을 103㎡으로 결정하여

A·B필지를 합의경계로 결정하고 C필지를 현실경계로 결정하여 조정금

을 최소화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의 적용은 담장 같은 현실경계가 확실하고 담장의 실제

두께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모든 필지에 적용하기에는 불가능

하다.하지만 현실경계와 대장면적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국지적으로 매

우 활용가치가 큰 조정이며,담장의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경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처럼 조정안은 합의경계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시간 및 인력의 소요를

줄일 수 있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가능하여 경계설정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그리고 현실경계의 단점인 지상경계 설정

기준의 모호성을 이용하여 경계설정이 이루어짐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

로 지상경계의 결정이 이루어진다.그러나 경계를 확정하기 전에 미리 정

밀한 현황측량과 면적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비록 시간 및 인력의 소

요가 줄었다 하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경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현실경계

에 비하여 배가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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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의 도입은 합의경계로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와

시선을 단순히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권하는 합의 기술로만으

로는 해결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사료

된다.

2.합의경계 프로세스

1)합의경계 프로세스의 배경 및 개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의 설정방식은 <그림

4-3>와 같다.경계설정기준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고 지체 없이 지적소관

청이 임시경계점 표지의 설치한 후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측량을 완료하였을 때는 종전 토지면적과 새로운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그 내용

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통보를 받은 토지소

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경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임시경

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후 경계결정 위원

회를 거쳐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새로이 확정되는 경계에 따라 발생하는 면적의 증·감분은 조정금

제도를 활용하고 공부작성과 등기촉탁까지 이루어지면 비로소 사업은 완

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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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지적재조사의 경계설정 프로세스

※ 자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참고 작성

현재의 법령의 경계설정 프로세스에서는 소관청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경계에다가 경계점표식을 먼저 한 뒤 측량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적불부합 지역에서 진실한 경계와 일치하는 정확한 지상경

계인 담장이나 옹벽은 그리 많지 않다.그리고 토지에 대한 기존의 권리관

계는 현장에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도면상으로 표시되어 관리되어

왔는데,이는 경계설정 과정에 있어 참고로만 활용되어야지 도면경계를 현

실경계로 반영하여 경계를 표시한 후에 재 관측하여 경계를 설정하는 것

도 지적재조사의 경계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결과적으로 토지소

유자의 권리 면적에 증감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불복토지 및 조정작업이

추후 계속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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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의경계 중심의 경계설정 프로세스는 디지털지

적구축 시범사업 및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의 완료사례와 본 사업의 경계설

정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여,합의경계 중심의 경계설정 방안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이루어 지적재조사 사업의 진척을 도모

하고자 구상하였다.따라서 합의경계 프로세스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

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토지소유자 의견의 반영 등을 고려하여 합의경계

의 장점을 활용하도록 조정안을 도입하여 프로세스를 구상하였고 전체적

인 형태는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합의경계 프로세스

합의경계 프로세스는 경계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점이 있다.

법령에서는 경계설정기준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이 임시경계표지를 설치 후

에 측량하고 확정조서 작성과 의견 제출의 단계를 거쳐 임시경계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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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경계결정 위원회의 단계를 걸쳐 경계가 확정된다.하지만 합의경

계 프로세스는 지적현황측량 후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한

다.그리고 경계를 설정할 때 토지소유자가 합의경계로 결정하거나 현실경

계로 결정하여 경계결정 위원회의 단계를 걸쳐 경계를 확정한다.즉 경계

를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이루어진 방안

이다.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를 확정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범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경계를 확정하는데 있어 토지소유자의 참여로 합의경계와 현실경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여 경계를 결정하게 하여야 하며,그 과정에서 면적의

증감과 경계의 설정에 따른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실무적으로는

확정조서 작성과 의견 제출의 단계를 생략하여 절차와 기일을 단축하였으

며 대신 조정안을 활용하여 조정금의 청산을 줄이자 하였다.

2)경계설정 세부절차

(1)조정안 작성단계

먼저 사업대상 지구에 대해 사전에 전반적으로 지상경계점에 대한 현황

측량을 한다.이 때 일필지조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경계설정 하는데 있어

참고할 사항 등을 파악한다.예를 들어 소유자가 판단하는 경계부분,담장

의 소유,향후 건축계획 등이다.그리고 현황측량 시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시설물 및 담장 같은 고정된 지형물과 경사면 하단 및 경작부분

등의 불분명한 지형물을 구분하여 측정한다.

그 다음 단계로서 도로나 구거 혹은 현황에 따라 사업지구를 블록별로

세분하게 나누어 조정안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현황측량 할 때 파악

되었던 고정의 지형물을 기준으로 소유자의 의견을 가능한 반영하여 불분

명한 지형물을 조정하여 현실경계에 맞게 조정안을 결정한다.

조정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을 실측한 측량수행자와 지적

소관청간의 원활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고,자체적인 회의록 작성 및 파

일관리를 통하여 조정안 작성의 근거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또한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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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의사전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소통이 원활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경계설정의 대부분을 합의경계로 한 오산의 서랑지구의 경우 수시로 지

적담당 공무원과 지적측량 수행자인 지적공사 1개 팀이 현장 방문하였으

며,마을 행사 및 점심식사 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친밀감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지적소관청과 지적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안을 확정하

였고 현장에서 조정안에 의하여 경계복원을 한 후 그 즉시 피드백을 통하

여 소유자간의 합의를 유도토록 하였다.비록 경계조정안을 확정하는데 기

일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과학적인 측량

기술을 활용한 정확성,그리고 각각 토지소유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이 어

울러져 민주적으로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할 수 있었다.결국 분쟁의 단초

가 되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타 지역의 사업에 비해 수월하

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

(2)경계확정 단계

조정안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안을 설명하고 현장에 경계점을

표시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장에 경계를 표시하지 않고

도면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경계점 표지를 현장에 표

시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를 유도할 수 있고,현장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경계를 수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경계설정이 가능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합의서 징구는 전체 사업지구 대상 필지

9,590필지 중 5,851필지 61%가 완료되었으며,말박기(경계점표지 설치)완

료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경우 약 86%가 완료되었다.54)따라서 말박기가

선행된 후에 합의경계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토지소유자가 합의경계

가 아닌 현실경계로 원하면 현실경계로 결정하고,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제

시나 수정을 요구하면 다시 조정안을 결정하여 경계점 표지를 표시한다.

54)국토해양부,전게서,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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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 표지는 설치 즉시 경계점표지 등록부의 작성을 위하여 거리를 측

정하여 기재하고,경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바로 경계를 확정한 것

으로 본다.추후 경계결정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불복토지는 경계미확정

토지로 확정하여 사업에서 제외하여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하면 된다.

이 방안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반영하여 결

정함으로써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가 적다.조정안을 통한 말박기와 확정조

서 작성 및 의견 제출의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사업의 완료가 빠르고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필지조사와 경계점 표지 등록부의 작성을 사업초기 때부터 병행

하여 진행함으로써 등록당시의 정확성 유지와 납품서류의 완료를 증가시

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효율적인 조사서와 등록부의 작성이 기대된다.

합의경계 프로세스에 따른 측량수행자,토지소유자,지적소관청이 경계

설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표 4-3]과 같다.

[표 4-3]합의경계 프로세스에서의 역할

구 분 조정안 작성 단계 경계확정 단계

측량수행자 지상경계 측정,조정안 수립 경계점 설치,경계점표시 등록부 작성

토지소유자 점유부분 설명,의견제시 의견제시,경계결정

지적소관청 일필지조사,조정안 검토·결정 조정안 설명

3.합의경계를 활용한 경계설정 방법

1)도로중심선의 활용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하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그러나 새로이 만들어지는 경계선은 기존의 지적선과 똑같을

수 없기에 공공용지의 경계는 변경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 법조항은 고

시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폭을 확보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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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경계를 설정하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나 하천의 경우 공공용지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황을 측

정한 뒤에 그 현황을 등록하기 보다는 현황의 중심선을 활용하여 경계의

설정을 검토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그림 4-5>와 같은 경우 도로의

경계 설정은 먼저 현황을 측정한 다음 그 중앙에서 도로의 폭을 확보하여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공공용지의 역할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폭을

확보한 다음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인하여 기 분할된 도로와

의 경계를 일치시켜 공공용지와 접한 토지의 조정안을 작성한다.결과적으

로 공공용지의 역할이 가능한 도로의 폭에 맞추어 직선화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계설정 방법은 도로나 하천 등은 현실경계와 틀리게 경계설

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경계로써 다루어져야 한다.

<그림 4-5>도로중심선을 활용한 경계의 설정

그러나 기존의 지적도와 연속지적도의 불부합,현실경계와 도면과의 불

부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고시된 공공용지의 도로 폭 및 선형과 틀

리게 현장에 설치된 도로의 형태로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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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도로의 폭이 고시된 폭보다 넓은 경우는 공공용지의 역할에 충

분하기 때문에 인접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까지 고려하여 직선화하여 결정

하면 된다.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고시된 폭보다 도로의

폭이 좁게 경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이런 경우 경계가

확정된 후에 「도로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변경 및 재고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2)토지의 정형화 활용

토지의 모양과 크기는 경계점과 경계점을 연결한 경계선으로 결정되고

토지의 모양이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또는 길고 짧음에 따라 토지의 가

격은 달라질 것이다.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이나 정비되는 지역의 토지의

형태는 주로 사각형의 모습을 보이며 반듯한 형태이다.토지의 이용측면과

경제적 관점에서 편리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설정은 위와 같은 이유로 비록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나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는 비록 굴곡이 많더라도

합리적인 경계의 조정을 통하여 토지를 정형화하여 구획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토지소유자간에 합의를 통하여 토지소유자 상호에게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계설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단 경계설정

의 기준으로서 경계의 조정 시에는 가능한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고,쌍방 합의서를 작성하여 지적 소관청에 제출토

록 하여야 한다.가급적 구조물(둑,담장,옹벽,건물 등)을 활용하여 경계

를 설정하되 현실경계와 전혀 상관없이 이동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림 4-6>의 경우는 현실경계와 틀리게 경계를 설정한 경우이다.A

같은 경우는 현황구조물이 확실하여 측량수행자가 현실경계로 결정하였으

나 토지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경계를 결정하였고,B같은 경우

현실경계로 결정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많은 면적이 감소되어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함으로 현실경계를 참조하여 토지를 정형화하여 경계를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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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6>토지정형화의 예시

그리고 합의경계 프로세스에 따라서 경계를 설정하더라도 현실경계를

감안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토지대장(등기부)상의 면적을 확보하

여 줄 수가 없는 토지는 반드시 발생한다.이들의 토지가 경계설정에 불만

을 품고 이의제기나 소송 등을 통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받으려 할 수

있다.이런 경우 토지정형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의 상승을 고려한 경

계설정으로 합의경계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단 현황구조물이나 점유부분이 불명확한

부분의 경계 위주로 토지를 정형화하여야 하며,만일 기존의 지형물이 장

애가 된다면 새로운 경계에 따라 지형물을 재설치하겠다는 조건하에 경계

를 설정해야할 것이다.

3)관련 법률과의 관계 검토

개인 소유의 토지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국토공간’이라는 공공재로

받아들여지며,지적은 이러한 공공재로서의 국토 공간에 대한 등록된 기록

이고,지적재조사는 이러한 지적정보가 최적화될 수 있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 국가책무가 된다.55)



-73-

지적재조사의 성공을 위한 경계설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합의경계와

사법상 경계를 우선하여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그러나 지적은 토지의

공공재로서의 그 특수한 역할로 인하여 특별법령의 내용과는 별개로 공적

인 경계설정과 관련된 법률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이는 지적재조사의 시

행 및 완료와는 별개로 민법 및 여러 개별법상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현실경계에 의하여 경계를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실경계와는 다르게 합의경계 프로세스는 합의를 통

하여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관련 법률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측량수행자와 지적소관청이 조정안 작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의 관계를 검토하여 경계의 설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로 및 건축물 등의 건축에 있어서는

「민법」‧「건축법」‧「도로법」등에서 도로 폭,건물 후퇴 정도 등과 같

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경계의 설정

시 참고하여야 한다.그러나 특별법령에서 기존의 건축물 등의 대지나 건

축물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로 인하여 「건축법」

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의 범위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56)건축선57)을 제외하여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표 4-4]경계설정 시 참조할 법률

법 조 항 주 요 내 용 경계로부터 거리

민법

제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반미터 이상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용수,하수,오물 등 2미터 이상

저수지,구거,지하실공사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

건축법
영

제3조에3
막다른도로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읍면 4미터)

55)신평우,전게논문,p.36

56)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3항

57)건축법 제46조,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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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 면 내 용 업무의 진행

1단계
현황측량

소유자 의견수렴

2단계

고정지형물 확인

도시계획선 확인

자료조사(필요시)

3단계

조정안 작성

경계점 표시

합의서 작성

경계확정

그리고 경계를 설정할 지역에 도시계획선이 고시되어 설치 예정에 있다

면 조정안 작성할 때 계획된 선을 활용하여 경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계

획된 도시계획선은 재조사 사업이 끝난 후 분할 및 보상 등의 절차를 거

쳐 실제로 공사가 될 선으로서 현실경계로 간주하여 합리적으로 경계설정

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다.합의경계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설명하면 [표

4-5]와 같다.

[표 4-5]도시계획선을 활용한 경계설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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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도시계획선을 활용하여 경계를 설정한 결과 기존에 183-3번지

의 맹지를 해결하고 183-4번지는 토지를 정형화시켜 토지의 가치를 상승

시켰다.180번지의 경우도 분할 후에 남는 쓸모없는 땅이 생기지 않도록

설정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경계를 설정하였

다.현실경계에 의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경우이나 합의경계를 적절히 활용

하여 현재보다는 미래의 토지가치를 생각하여 합리적으로 토지경계의 설

정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4.경계설정의 사안별 검토

1)현실경계와의 관계 검토

합의경계 중심의 경계설정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경계설정 하다보면 토

지소유자의 요구 및 토지대장의 면적 확보 때문에 현실경계와의 불일치

부분이 발생된다.이로 인하여 관련법령 및 권리관계와의 불일치 및 지적

재조사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필지가 등장하게 되어 시선에 따라서는

불부합지를 생성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

현실경계와의 차이는 조정안의 결정시 현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

지만 경계를 조정하는 과정과 인접토지 소유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다.대장(등기)면적과 점유면적의 차이에 따라 현실경계와의 차이가 크

지 않을 수도 혹은 클 수도 있다.그렇지만 그동안 지적공부가 도해로 관

리되어 왔고 면적을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현실경

계와의 차이는 발생한다.

만일 토지소유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현실경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경

계를 설정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경계설정 기준으로서 특별법령에는 합

의경계를 최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특별법령의 최고의 경계

결정자인 경계결정 위원회도 경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재조사 사업의 취지 자체가 지상의 경계를 정확하게 등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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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것인데 이에 위배되는 점과 민법 및 형법에서는 지상경계를 경

계로 인식하는 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사업자체에 불만이 있는 자,

동의서를 제출 안 하였던 자,동의철의서를 제출한 자,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자 등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이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할 때 충분히 분쟁의 요인은 될 수 있다.

결국 법령에 의거 합의경계를 최우선으로 경계설정 절차를 거쳐 경계를

설정하였더라도 법령의 제정의 배경이 되는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

경계와 일치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병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현실경계와 어느 정도의 차이까지를 합의경계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고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현실경계와 전혀 상관없이

경계설정이 이루어졌을 때 악의적인 의도만 없으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다만 악의적

인 의도의 여부는 지적소관청이나 경계결정 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예를 들어 세금의 보존을 위하여 매매나 상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경계의 설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이는 현실경계도

마찬가지이다.그래도 현실경계의 경우 경계를 설정한 근거에 있어 관측파

일 및 항공사진 등의 증빙할 서류가 충분하지만 합의경계의 경우는 그 근

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면적 위주의 결정 검토

도심지역에서와 같이 담장이나 기타의 경계표지방법으로 인접지간 토지

경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곳에서는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필지별로 간단히 소유자들의 입회와 합의 하에 경계의 확정

이 용이할 수 있다.만일 경미한 면적증감이 발생할 경우라도 당해 토지소

유자들 간의 합의를 전제로 경계조정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거나 조정금의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하면 별다른 분쟁이 우려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도심 지역이라든지 임야지역 또는 도심지역 중에서도 일부는

경계표지가 모호한 경우가 있게 된다.요컨대,점유현황경계가 정당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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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의하지 아니하거나,서로 이웃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현실경계

로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계점설정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역시 인접지 소유자들 간에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여 대장(등

기부)상의 면적보존을 원칙으로 한 조정이 유도되어진다면 분쟁의 여지는

줄어들 것이다.58)

현실경계와 토지대장(등기부)상의 면적차이가 미비하다면 현실경계의 범

위 내에서 조정을 거쳐 토지대장(등기부)과 면적을 같게 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그러나 면적차이가 큰 경우 개별 필지의 대장면적

을 최대한 반영하여 경계를 조정하고 이를 현장에 복원할 경우,이웃 건물

또는 담장 등이 확정된 토지경계에 저촉되는 등의 많은 문제의 초래가 예

상될 수 있다.이런 경우는 조정안을 작성하면서 등록할 당시의 경계에 대

한 조사와 토지소유자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 현실경계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적게 산출이 되었다면 비록 경계를 알고 있

지만 이웃을 배려하여 지상의 경계에 어떤 행위도 안하였을 경우도 있고,

이웃과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토지의 점용을 승인하여 줄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무조건 현실경계에 의하여 경계를 설정하기 보다는 토지소유자만이 알

수 있는 경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예방하도

록 경계의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 과정에서 현실경계와

맞지 않게 경계를 결정한다면 경계에 맞게 담장을 설치하는 등의 후속 조

치가 필요할 것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서 보면 현실의 경계가 아닌 면

적에 의하여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그러나 면

적을 위주로 결정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조

정금의 청산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다.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는 경계자체를 지상의 경계로 인식하

기보다는 중요재산으로서 등기부상의 면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서 면적위주의 경계설정 방식은 과거 지적불부합지 정리

58)신평우,전게논문,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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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에서부터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온 검증된 방식이다.

특히 과거 안양시 동안구에서 경계점표지 설치 전에 사전 합의과정을

거쳐 면적의 증감이 없는 범위에서 경계점을 미묘하게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전체 4000여 필지 중 불과 7∼8필지만이 문제되었다는 사실

은59),분쟁에 따른 막대한 소송비용이 문제되어 재조사사업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논거를 무색하게 하는 선례가 되고 있다.60)

실제로 합의경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오산시 서랑지구의 경우 좌표에

의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으나 633필지 중 조정금의 청산을 거친 것은 국·

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 2필지만이 문제되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그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는 확실한 담장이나

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하였을 때 비록 관측과정에서 미세한 오차를 수반할

수 있지만 토지대장(등기부)과의 면적차이는 거의 대부분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공부의 면적측정은 도면상에서 이루어졌고,지적재조사 사

업은 수치화된 좌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원적인 차이 때문이다.

토지의 면적은 토지조사사업 이후에 그동안 도면으로 관리되어 오면서

눈부신 경제적 발전과 함께 수많은 측량과 이동으로 인하여 변경이 이루

어졌으며,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최근의

지적측량은 최첨단 디지털 장비의 도입과 GPS와의 상시 연동으로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구축하였다.그러나 도해지적으로 인한 근원적 한계 및

기존 성과와의 충돌,그리고 토지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최첨단 장비도입

과는 별개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 결정은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로 새로이 작성하

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급적 토지대장(등기부)상의 면적으

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있다.특히 예전의 평판측량과 종이에

의하여 측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장비가 발전한 최근에 측량

이 이루어진 토지라면,더욱 토지대장(등기부)상의 면적으로 결정할 수밖

59)축척변경사업으로 완료되었으며 축척변경에서는 면적허용오차의 범위 내에서는 대장상

의 면적을 적용하고 범위에 벗어나면 청산금에 의하여 해결하였음으로 지금의 경계설정

방식에 의하면 청산금에 의하여 해결할 필지는 증가할 것이다.

60)신평우,전게논문,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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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인하여 면적변동이 수반되어 조정금이 발생

하는 현실을 토지소유자는 이해를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고 개인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

료되는 2030년 전까지 계속되는 도해측량의 공신력과도 연계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 3절 제도적 개선방안

1.합의경계의 지상경계화 방안

1)지상경계의 양성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요 원인은 토지의 현황을 명확히 파

악하여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의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그러나 합의경계에 의하여 경계를 설

정할 경우 토지소유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의 관리에 이바지는 가능하나

토지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게 되어 사업의 추진에 힘을 잃을 수 있다.토

지소유자간의 자발적인 합의 혹은 조정안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부

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합의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사용

되어온 법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합의점을 찾는다.그렇기 때문에 경계

설정 후에는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효율적이지만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는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점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

다.결과적으로 정책적이나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한다면 합의

경계의 장점을 활용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완료 지을 수 있을 것

이다.

경계설정 과정에 있어서 합의경계에 의하여 경계를 결정하여 현실경계

와는 틀리게 경계가 설정되었다면,경계표지를 설치한 뒤에 토지소유자는

경계표지에 의하여 담장 및 울타리 등의 지상경계를 양성화하여야 한다.

양성화의 기간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비교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으

로 보아 사업의 완료시까지는 지상경계가 양성화되어야 하며,그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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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에 의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7>의 경우는 합의경계로 결정한 경계에 추후 지상경계를 설치

한 경우이다.이 지역은 지적불부합지 대상지로서 평소 토지소유자들 사이

에 잦은 경계분쟁이 발생하여 이웃과의 감정이 좋지 못한 곳으로서 토지

소유자들 스스로 사업의 당위성 및 경계의 효력을 인지하여 자발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였다.경계의 설정은 점유현황하고 틀리게 합의경계로 설

정하였으나 건물을 철거하고 담장을 재설치하여 확정된 경계를 지상경계

화 하였다.

<그림 4-7>합의경계가 지상경계화 된 사례(오산시 서랑지구)

그러나 합의경계에 의하여 경계설정을 하였으나 건물저촉 및 이웃과의

미설치 합의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의 완료시까지 지상경계가 설치

되지 않는 토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이런 경우 경계에 대한 관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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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법 제237조,동법 제239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와 인접소유자로서 지적

소관청은 지상경계의 설치에 대한 강제적 권한이 없다.그렇다고 지상경계

를 설치할 때까지 지적재조사 법령에 의한 경계미확정 토지로 분류하여

경계를 확정하지 않는 것과도 그 성격이 틀리다.

현실적으로 지상경계의 미설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설치토록 권고

하는 수준에 그치기 쉽다.따라서 비록 지상경계가 저촉이 되더라도 경계

점 표지가 현장에서 개별 필지를 구별하여 주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확

인할 수 있게끔 제 역할을 한다면,지상경계로서의 효력을 하는 것으로 간

주하고 경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그 대신 경계점표지 등록부에 지상

경계가 얼마나 저촉했는지,경계점 표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작성

하도록 하여 경계를 명확히 관리하여야 한다.토지소유자에 의하여 사업의

완료 후에 언제라도 지상경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2)경계점표지 등록부의 현실화

일필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 보장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인 요소로서 이

를 설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경계에 대한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일필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경계설정 기준에 의해 설정된 합의경

계에 따라 국가가 지적측량이란 수단으로 결정 등록함으로써 확고하게 공

시되는 것이다.국가가 일필지의 경계를 설정 등록하는 이유는 토지의 외

형은 자연현상이나 인위적인 작동에 의하여 변모가 가능하므로 경계를 가

변적인 지표현황에만 의존하게 되면 경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적인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61)

지상경계점이 확실하지 않은 곳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경우 토지소유

자가 무단점유 등을 목적으로 고의로 옮길 수 있다.따라서 <그림 4-4>의

합의경계 프로세스 경우와 같이 경계점표지를 설치 후에 바로 경계점표지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비록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일반인에게 경계표

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도록 처벌규정을62)두었지만 경계점 표지에

61)청주대사회과학연구소,1987,「토지등록을 위한 지적측량의 특성에 관한 연구」,p.31

;지종덕,전게서,p.71에서 인용

6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3항,동법 제45조에 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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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리의 의무는 토지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있으므로 처벌규정의 실

질적인 효력은 이럴 경우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상에 설치된 경계점은 그 경계점으로 인해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한정

하고 권리를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위치를 보존하고 유지하

여야 대외적으로 권리의 공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63)경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계점표지 등록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가의 막대한 예산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국민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편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토

지소유자가 지적측량의 비용 없이 경계점표지 등록부로만 경계점의 복원

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따라서 해당필지와 주변의 형

상,그리고 고정지형지물에서의 거리를 3방향 이상 기재하여야 하며 그 서

식은 <그림 4–8>과 같다.

<그림 4-8>경계점표지 등록부

를 부과할 수 있다.

63)신동현,전게논문,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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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계점표지 등록부는 지적측량에 의해 현지에 설치된 지상의 경계점

을 지적기준점이나 지상의 고정점으로부터 일필지의 각 경계점을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져야 한다.그러나 현

서식을 보면 형식위주로 되어있고 실무적으로도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효

율적이지 못하고 불편하다.

우선 전체적인 서식에 있어서 ‘실제토지이용의 현황’,‘용도·지역·지구

등’,‘개별공시지가’는 일필지조사서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으로 중복

으로 기재되며,그 성격에 있어 경계점표지 등록부와는 상관없는 내용이

다.추후 등록부를 민원용으로 발급할 때에 발급 당시의 ‘용도·지역·지구

등’,‘개별공시지가’가 기재되어야 민원인 입장에서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지 작성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

된다.그리고 경계가 확정되는 대상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이 경계

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적을 지적재조사 측랑에 의하여 새로

이 구현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정방형의 토지가 아닌 굴곡점이 많은

다각형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따라서 경계점표지 등록부에 많은 좌표입력

이 수월할 수 있는 양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또한 사유지와 접하지 않고

면적이 크고 굴곡이 많은 도로·하천·구거·공원 등의 공공용 토지에는 경계

점표지 등록부의 작성을 생략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도 지적선진화 선행지구의 경계점표지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

숙련자가 굴곡이 4점인 토지의 경계점표지 등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40분 이상이 소요되었다.필지별로 구분된 경계점 번호에 맞추어 거리측정

작업,사진편집 작업,등록부 작성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경계에 변동

이 발생하면 바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계점표지 등록부의 취지에 맞도록 정확성의

유지에 있다.토지소유자가 등록부를 발급받아서 경계점을 복원할 정도로

작성되기 위해서는 간접측위에 의해서 측정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실제로

줄자에 의한 실측에 의하여 3방향 이상이 측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수평거

리가 아닌 경사거리로 측정이 되어야 하며 정확성을 위하여 일정한 경사

이상과 줄자의 처짐에 의한 거리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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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표지 등록부의 작성자는 지적측량의 정확도에 버금갈 수 있을 정

도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측량성과검사를 위한 무조건식의 형식적

인 3방향의 거리 측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상지에 따라서 거리

측정할 3방향 이상의 고정지형지물이 없거나 있더라도 장애물로 인하여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형식적인 3방향

이상의 거리기재의 작성은 경계점 표지가 존재하는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월이 흘러 경계점표지 등록부에 의한 경계점의 복

원이 사실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을 경우,작성자에게는 특별히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공적인 장부의 부정확성에서 오는 책

임의 한계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점표지 등록부를 [표 4-6]과 같이 지역별로 나누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택지의 경우는 일부의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100%

거리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며,필요하다면 거리측정을 위한 인조점을 설치

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농지나 산지의 경우는 경계점 주변에 최소한

3방향의 고정지형물이 존재하여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

리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며,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진파일로 갈음하여

등록부의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4-6]토지의 구분

구 분 비 고

택지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택지개발촉진법).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농지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개량시설의 부지(지적법,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 산림지와 초지를 포함(산림법)

※자료 :국토해양부,2011,『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지적재조사에 따

른 지적측량 정확도 기준연구)』,국토해양부,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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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표지 등록부는 추후 지적공부의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는 공적 장부이며,사업의 완료 이후에 경계분쟁의 발생하게 되면 토지

조사사업 당시의 사정의 효력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따라서 경계의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로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2.합의서의 도입 방안

합의경계를 활용하여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점은 없

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그리고 경계설정에 대하여 추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는 향후 합의경계를 지상경계화 시켜 해소할 수 있다.그러

나 현실경계와 다르게 경계설정이 구획됨으로써 경계결정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경계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행정쟁송에 따

른 결정근거 및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과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때는 법령이 아닌 지

침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합의서를

활용하였다.그 양식은 <그림 4-9>와 같으며 합의서로의 활용과 동시에

토지이동 신청서로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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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합의서 및 토지이동 신청서(지적선진화 선행지구)

선행 사업지구에서는 현장에서 입회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를 확인시

켜주고 경계설정으로 인한 면적의 증감 등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경계

설정에 합의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토록 하여 경계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시경계의 설정 이후 확정조서

의 작성과 토지소유자 의견청취,임시경계점 표지 조정의 단계를 거쳐서야

비로소 경계결정 위원회에 경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령을 통하여 살펴본 경계설정 이후의 과정과 기간과의 관계를 살펴보

면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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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경계설정 이후의 과정과 기간의 관계

내 용 주체 기간 연장가능

경계결정 심의기간 경계결정위원회 30일 이내 30일 이내

경계결정 이의신청기간 토지소유자 60일 이내

이의신청 의견서 첨부 위원회에 송부 지적소관청 14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경계결정위원회 30일 이내 30일 이내

결정서 작성 송달 지적소관청 7일 이내

경계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통보 토지소유자 60일 이내

※ 자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법령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는 최대한의 기간은 261일까지 가능한 것

으로 파악되었으며,적지 않은 기간 동안 경계가 확정이 되지 않음으로 선

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와 같은 과정과 기간을 거치면 현 법률상 경계의 확정으로 보고 임시

경계표지를 확정경계점 표지로 인식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하고 경계점표지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경계점의 망실과 재

설치로 인한 비용과 인력의 소모가 예상된다.경계점표지 등록부의 작성에

따른 측량수행자의 납품서류의 지연이 예상되어 사업의 완료는 더욱 장기

화가 될 것이다.결국 지적재조사 사업의 장기 미완료로 인하여 사업의 주

체인 국가와 토지소유자인 국민과의 신뢰성 저하,사업동의에 대한 철회의

증가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경계결정이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해답으로 합의경계 프로세스에 의하여 경계의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합의

서를 도입하여야 한다.합의서에는 조정안과 합의내용을 기재하여 합의경

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합의서가 수령되면 [표 4-7]의 과정과 기간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여도 무방하다.

행정적으로는 합의경계의 경계결정의 주체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들 사

이의 사법적 관계를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공법적 역할까지 갖추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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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다.

종합해보면 <그림 4-10>의 형태의 합의서 양식이 도입 되어야 한다.

<그림 4-10>합의경계 프로세스에 의한 합의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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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절차로서 측량수행자와 지적소관청이 작성한 조정안을 합의서

에 기재한 후에 현장에 조정안에 의한 경계점 표지가 설치된 후에 토지소

유자에게 확인토록 한다.토지소유자의 의견은 타당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반영하여 수정이 가능한 것은 수정하고,인근 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한 경

우는 협의를 중재하여 경계를 설정한 다음 합의서에 확인토록 한다.

합의서가 징구되면 경계의 결정에 대한 향후 이의제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의 전체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완성된 블록별로 나누어 경계결정위원회에 심

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합의서의 도입은 합의경계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경계설정의 과정과 결과에 법적인 효력과 안정성을 더하여 준다.

이와 더불어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으로 합의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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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현대의 지적은 과거의 단순히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권의 보호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국가의 중요한 공간정보로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

다.그러나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사업

이 전체적으로 완료되기까지는 어렵거나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예산투입

의 효과가 미약하여 본 사업의 추진시 국민에게 경제성 및 효율성이 없는

정책으로 인식될 것이다.바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년에서부터 효율적으

로 추진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적재조사의 실시에 앞서

시행되었던 시범사업을 완료된 지역과 완료되지 않은 지역의 현황 및 특

성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완료된 시범지구의 경우에는 토지의 지역별 특성이나 불부합지 유형은

사업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적소관청의 헌신적인 노력에 합

의경계로 결정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다.미완료된 시범지

구는 측량업무까지는 무난하게 완료되었으나 조정금으로 대표되는 행정업

무의 처리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었다.따라서 지적재조사 측량 업무에서

부터 경계를 설정할 때에 추후 행정업무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 필요시 된다.

구체적으로는 면적위주의 결정으로 조정금의 산정을 최소화 시켜야 하

고 여러 가지 경계설정 방식 중 합의경계를 활용하여야 한다.즉 지적재조

사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은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에 의하

여 결정된다.

지적재조사의 경계설정 방식을 검토하여 보면 지상경계로 이루어지는

현실경계와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경우에는 지상경계 기준이 불확실하

여 경계분쟁을 증가시킬 수 있다.또한 지적제도의 범위를 넘어서 그동안

의 불법행위를 양성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등록할 때의 경계는 지적불부



-91-

합 대상지로서의 측량성과 제시의 어려움 및 도해지적의 한계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한다.시범사업에서 효율적인 경계로 분석된 합의경계에 의

한 경계설정은 지적재조사의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법령 및

권리관계와도 불일치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시범사업의 완료사례와 경계설정의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경계설정이 이루어지고 경계설정 방식별 문제점

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경계설정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경계설정 프로세스는 합의경계 중심으로 경계설정이 이루어지

고,가급적 토지대장(등기부)상의 면적을 확보하여 사법상의 경계를 우선

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토지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조정안을 프로세스에 도입하였으며,지적현황측

량 후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경계를 설정하는데 토지소유자의 합의를 거치

도록 하였다.조정안에 따라 경계점을 설치하여 토지소유자의 합의를 유도

하고 경계점표지 등록부를 동시에 작성하여 사업의 완료까지 시간과 비용

의 절약이 기대된다.조정안 작성의 과정에 있어서 도로중심선과 토지의

정형화를 이용하여 합의경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법률과의 관계

를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합의경계로의 결정은 현실경계와의 차이 발생

및 면적위주의 결정으로 인하여 향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따라서 합

의경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합의경계에 의한 경계점에 담장

및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지상경계화 시켜야 한다.그리고 경계점의 제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경계점표지 등록부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야 한다.또한 합의경계에 의한 경계설정 과정에 합의서를 도입하여 합의

경계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경계설정의 과정과 결과에 법

적인 효력과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합의경계 중심의 프로세스의 활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토지에 대한 경계분쟁과 민원의 야기에 따른 국가의 소송부담을

덜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다.결국 사업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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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확보하여 지적재조사로 인한 국가적인 이익과 국민의 공감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

본 논문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경계설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분석을 토대로 하였다.분석하는

데 있어서 경계설정 과정의 효율성 측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부족 및 진행 중인 사업

의 한계로 인하여 수치화된 통계분석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현황분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의 개입 여부와 전 국

토를 대상으로 완전한 적용의 가능성에는 한계성이 있다.구체적으로는 비

교의 대상인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20개 지구 및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6개 지구가 우리나라 전체 불부합지의 특성을 대표할 수도 없고,오랜 기

간 사업의 진행에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구가 많아 비교연구가 불가

능한 곳도 있었다.실무적으로는 시범사업의 지구는 업무의 부담 및 과중

때문에 지자체별로도 사업의 수행이 용이한 곳을 우선 선정하여 시행하였

을 가능성도 인정된다.특히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은 객관적으로 증명하

거나 수치화하기 힘든 측량수행자 및 지적소관청 담당자의 헌신적인 노력

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론은 사업의

추진 시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경계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그 과

정에서 토지조사사업 당시와는 상반된 기준과 방법의 제시로 인하여 기존

의 지적재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대립하여 사고를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이상적인 법령과 이론에 의하여 경계설정이 이루어지기

에는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지적제도 및 부동산 공시제도와의 많은 충돌이

예상된다.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토지를 둘러싼 법률관계

에 적합하도록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은 어쩌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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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결과인 것이다.경계를 새로 설정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인간의 무수한 권리관계의 재설정이고,대규모 국가사업으로서 국

민적인 공감도 이끌어내야 사업의 효력과 지속적인 추진이 유지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과제들이 향후 심도 있

게 연구되기를 기대한다.첫째,현재 지적재조사 법령에 의하여 진행 중인

전국 66개의 사업지구의 완료가 된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별로 충분한 분

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다양하고 폭이 넓은 자료의 확보는 경계의 결

정 과정과 전반적인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합의경계 위주의 경계설정 방식과 비교하여 검토하고 효율

적인 경계설정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본 연구의 경계설정 프로세스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됨

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그러나 토지의 공법을 행함에

있어서 사법을 중심으로 하여 결정함으로써 토지경계 결정의 주체가 국가

가 아닌 개인이 되는 원론적인 문제점에 봉착한다.지적재조사 사업은 국

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필지 경계의 확립인데 효율성의 측면만을 강

조한 나머지 개인에 의하여 국가의 고유 업무를 침해당한 형식이다.따라

서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과의 관계,지적재조사 법령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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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EffectiveCadastralBoundary

DeterminationfortheCadastralRe-surveyProject

Bae,WooJae

MajorinCadastreandLandManagement

GraduateSchoolOfRealEstate

HansungUniversity

ItisthefirstyearofimplementingtheCadastralRe-surveyProject

whichwillbeanopportunitytoresolveoriginalproblemsinthecadastral

system andwillplayimportantroleforthenationalspatialdata.However

itisalsotruethatalotofproblemswillbeconfrontedwiththeexisting

registrationsystemandincreasinglandvalue.

Thus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ive cadastral boundary

determinationbasedonthepriorpilotprojectanalysis.Itistunedoutthat

a compromised boundary is effective among the various boundary

determinationmethods.Duringthecompromisingprocessmanypartsof

disputescan beresolved.Intheboundary determinationprocess,itis

requiredthatrelievethecompensatoryamount.

In this research a effective and rational cadastral boundary

determinationprocesswasproposed.A boundary adjustmentdraft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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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d for compromising and the draft willbe determined by

considerationofthecenterofroadandreviewingrelatedregulations.Itis

expectedthatthroughapplyingthisprocesstimeandcostwillbesaved

whenthecadastralboundarydetermination.

Itisproposedthatthedifferencebetweenthecompromisedboundary

and ground boundary willbe settled by institutionalmeasures.A

compromised boundary willbe registered on the cadastralmap and

boundaryregister.Itisexpectedthatacompromisedcadastralboundary

determinationprocesswillplayimportantroleforsuccessfulimplementation

oftheCadastralRe-surveyProject.

【KEYWORDS】CadastralRe-surveyProject,landboundary,compromised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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